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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는 지금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국제 기구들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여 인력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W T O,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들은 각 회원국에 인

력이동의 장애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 , NAFT A , APEC과 같은

지역내에서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통로로서 이용되는 것은 자격과 학력이다.

자격은 학력과 함께 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품질 보증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 국가는 이러한 품질 보증 수단인 자격과 학력의 상

호간인정을 통해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유발시켜 세계 및 지역내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원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여 주요 선진

국의 자격제도와 현재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및 국내의 사

례를 조사하여 향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은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

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에 응해 주신 관

계자 및 자문에 응해 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

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

한다.

1999년 12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국가간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선진국 및 역내

개발도상국의 자격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국가간 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을 추

진하고 있는 외국 방문조사, 국제적으로 자격의 활용도가 높은 직종의 자격

관련 정부유관부처,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학계, 전문직 협회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

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견 간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 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실태

□ 양국간의 상호인정

국제적으로 양국간에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이들 양국간 자격의 상호인

정이 비교적 수월하였던 요인으로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 유사한 노

동시장, 교육과 훈련제도의 유사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인정 과정에서

양국은 상품에 대한 서로 다른 표준, 이중의 검사와 자격요구, 등록된 직업

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제조건 등 기술자격의 상

호인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력교류상호인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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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MRA : T rans- T 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을 제정하여 보다

용이하게 양국의 인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T T MRA의 핵심 내용은 호주에서 등록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은 뉴질랜드

에서 동등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갖고,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등록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은 호주에서 동등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포

괄적 상호인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T T MRA를 통하여 의료분야를 제

외한 공인된 모든 직업이 양국간에 상호인정되고 있다.

□ 지역기구를 통한 상호인정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기구를 통한 자격의 상호인정은 크게 EU , NAFT A

및 A PEC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에서의 상호인정 형태는 크게 학위인정과 직업 자격의 인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인정은 학생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학위를 기초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학위를 인정받거나, 추가적인 적응교육 또는 국가교육 없이

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력의 상호인정

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NARIC 네트워크와 소크라테스(SOCRAT ES ) 프로

그램이다. 직업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은 자기 나라에서 취득하거나 인정받

은 자격을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자격인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이다.

둘째, NAFT A 회원국인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엔지니어대표기관간의 협

력 작업으로 1995년에 상호인정 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은 객관적이고 투

명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직종에 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상호인정을 한정하고 있다. NAFT A는 또한 외국인이 회원국에

서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경험과 시험요건을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APEC에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력

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위원회에서

자격의 상호 인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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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아래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

으며, APEC 기술자 상호인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기술자 단체가 A PEC 기술자와 실제적인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의 기술자는 상호 인정이 가능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각국은 공인된 독

립기관을 통하여 APEC 기술자의 질관리를 위한 등록부를 설치·유지하도

록 하고 있다.

□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인정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는 세계무역기구(W T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건축가연합(UIA )

등이다. W T O에서는 서비스분야에 관한 다각적인 시장확대 방안으로 서비

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 S )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전문직업 (회계

사, 변호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자격심사, 기술표준이 서비스의 장해가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비교적 국제적으로 조

정이 비교적 용이한 회계사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 중이다.

OECD에서는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규

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선진국이 상호 협력하여 규제완화에 착수하는

방법을 제안한 규제개혁안 이 채택되었다. 내용은 통신·전력분야에서의

자유화에 맞도록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변호사, 회계사, 건

축사, 의사 등의 전문적인 직업에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

도록 국제적인 상호인정 제도를 추진중이다.

UIA는 우루과이라운드 (UR ) 결의를 받아들여 UIA 가맹지부의 대표들로

직능실무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미국건축협회와 중국건축학회를 합동사무국

으로 W T O에 대응하고 건축자격의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UIA

는 건축설계의 국제적 실무에 대한 전문가의 최저기준을 작성하였으며, 건

축가자격의 상호인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간, EU 각국, 호주와 동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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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실태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간 상호협정에 의해 상호 인정되고 있

는 자격은 없는 실정이다. 단지 관련 단체 및 기구가 중심이 되어 직무 및

기술의 표준이 이루어진 일부 분야에서 국가간 부분적으로 상호인정이 이루

어지고 있고, 기술이 앞선 선진국에서 발행되는 자격이 세계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 용접, 해양 분야 등이다.

항공분야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에서 ICA O의 규정에 의해 협정

을 맺은 국가간 항공분야 종사자의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다. 용접분야에

서는 민간단체인 한국용접학회에서 발급하는 용접기술자자격이 독일, 일본에

서 인정되고 있으며, 해양분야에서는 해기사 자격이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3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 향상

국제적으로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호인정 협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로

자격검정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민간전문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자격에 대해 관련

민간전문단체에서 자격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 검

정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자격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질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의 수준 향상

자격의 인정은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기준 또는 국제기준을 얼마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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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격

수준을 높임으로 선진국과의 자격의 상호인정 불평등한 협정을 피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제기준, 검정방법, 응시

자격 등의 개선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강화

현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국가간의 자격관

련 직업의 유무와 함께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을 통한 자격의 수준이다. 그

러나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에는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아 향후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우리 나라

자격을 해당 국가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경우 조건부로 인정을 받아야 할 소

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기사, 기술사 등급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력 또

는 최소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통일된 자격체제 확립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술분야는 국제

적 또는 국가별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용접, 항공, 해양, 통신 분야의

자격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들 자격의 대부분은 국가기술자격 이외

의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이 유사한 종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자격관리

의 담당 주체도 다르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간 중복성이 있는 자격종목에 대해 통일

된 자격체제를 갖추고 이들 자격간의 상호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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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치·경제·사회적인 발전은 기술인력의 국

가간 이동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나 국제 기구들은 기

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 표준이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술인

력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OECD, ILO, W T O 등의 국제기구들은 각 회원국에 대하여 인력이동의 장

애 제거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동통로로서 자격소지자에 대한 우선 개방

을 권장하여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미 호주와 뉴질랜드간에는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 T A ) 회원국가들은 학력 인정을 보편화하고

전문자격증의 상호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간에는 자격

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표준(skill st andard )의 제정을 위하여

전기, 전자, 의료, 의약품, 정보기술 분야에서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 및 지역연합기구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상호인정의 초기단

계에는 산업영역별 인력을, 다음은 전문직을 범주로 한 직업을, 최근에는 학

력과 자격증을 상호 인정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력자의 상호인

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태지역에서도 A PEC En gineer라는 역내 국가간 기

술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간의 상호인정이 진행된 자격들은 국가기술자격 이외

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대부분이다. 이미 국제화가 선행된 항공, 해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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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에서는 항공사, 통신사, 해기사, 선박용접사 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인정 자격제도를 통하여 1940년대부터 국가간 취업이 허용되었다. 우

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선박 용접공을 필두로 선박 도장, 비파괴 검

사사, 통신사, 항공사로 점차 확대되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으로는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의 취득자에 대하여

외국과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

격법 제7조 제1항2호)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대상으로 공인되기까지의 과

정, 운영 실태 그리고 각국의 대응 조치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

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산업인력의 이동에 대비하여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국가간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과 앞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한 종목을 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 적합한 상호인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나 .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주요 국가의 자격제

도를 비교하고,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사례 분석

2)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 탐색

3)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법 제시

4) 우리 자격의 국제적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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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국가간 자격

의 상호인정을 하게 된 배경 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 분석으

로 W T O, OECD 등의 국제기구, EU , NAFT A , A PEC와 같은 지역연합기구

그리고 양국가간 (호주- 뉴질랜드)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분석을 통해 상호인

정의 형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의 자격제도와 현재 국제통용 기술자격의 종목, 상호인정

의 주체를 파악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과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Ⅰ-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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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분석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 분석

·국제기구에서의 상호인정

·지역연합기구에서의 상호인정

·양국간의 상호인정

상호인정 가능성 탐색을 위한 선진국의

자격체계 조사

(영국, 프랑스, 호주 , 독일 , 뉴질랜드 , 일본 )

·인정·관리기관 ·자격분야

·자격요건 ·등록

·유효기간 ·보수교육

국제 통용 기술자격종목 조사

·자격종목

·관련기구

·자격유형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 탐색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탐색 및

국가기술자격의 개선 방안

·형태별 상호인정 방안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개선

방안

·상호인정을 위한 체제 구축 방안

[그림 Ⅰ-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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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 및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각국에서 추진

하고 있는 상호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국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관련 법령상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내용을 분석하

였다. 또한 자격제도 측면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주요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자격관리 체제, 검

정방법, 응시요건, 사후관리 체계 등을 분석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상호인정

의 주체가 되고 있는 관련 기관을 접속하여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나 . 외국 방문조사

APEC 역내의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호주공학회와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는 고용 교육 훈련 청소년부(Department

of Employment , Education , T raining and Youth Affair s ) 및 해외기술인정사

무소(National Office of Ov er sea s Skill Recognit ion : NOOSR )를 방문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APEC Engin eer 상호인정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상호

인정 필요성, 국가간 상호 인정 합의 과정, 상호 인정 절차, 상호인정 사례

조사를 하였다. 또한 영국의 QCA , SQA , Edex cel을 방문하여 이들 기관에

서 추진 중인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 .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1) 면담조사

현재 국제적으로 자격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항공 (건설교통부, 대한항공, 한국항공기술학원), 용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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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공업대학, 대구기능대학, 한진중공업,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협

회, 대전산업대학), 건설 (해외건설협회), 전파 및 통신 (정보통신부), 해기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분야와 이민시 자격취득 여부가 고려되고 있

는 요리 (수도요리학원), 자동차 정비 (한국자동차정비학원), 보석감정(GIA 코

리아) 분야 등을 위주로 하였다.

면담내용은 관련 자격분야의 국제 기술표준 및 국제기구의 운영실태, 자

격관리에 대한 사항과 현재 국가간의 자격인정 실태 및 향후 국가기술자격

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과 상호인정 방안 등의 영역에서 18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 ) 설문조사

설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의

견보다는 주로 <표 Ⅰ- 1> 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

성 및 상호인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부록 2). 그

이유는 현재까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자격의 국

가간 상호인정에 대해 폭넓은 인식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문대상도 실무를 담당하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수준의 자격취득자 보

다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견 간부, 교수 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격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건축, 토목, 항공, 조선, 통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소지

자 800명을 선정하여 우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되어

분석된 설문지는 255부(회수율: 31.9% )였다.

설문분석은 설문조사의 목적이 현장에 있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의 국

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필요성 인식과 면담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국가

간 상호인정 자격종목의 탐색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 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전체적

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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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설문내용

조사영역
문항

번호
조사내용

Ⅰ.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동향 및 필요성

1 국가간 상호인정 동향 인지 여부

2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성

3 국가간 상호인정이 필요한 종목

Ⅱ.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시 기대 효과

4 상호인정의 긍정적 효과

5 상호인정의 부정적 효과

Ⅲ. 국가기술자격의 개선사항 6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사항

Ⅳ. 국내 및 외국 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여부

7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여부

8 업무상 요구받은 외국 자격의 유무

9 외국자격소지자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 유무

Ⅴ.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주체 및 가능한 등급

10 상호인정의 주체

11 국가간 상호인정이 적합한 등급

Ⅵ. 국내에서 통용되는 외국자

격의 종류 및 취득 여부

12 업무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국자격

13 외국전문기술자격 취득여부 및 동기

Ⅶ.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한 의견
14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한 의견

Ⅷ. 인적사항 15 현재의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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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국과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단기간 내에 양 국가간의 협정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때문에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각국별 자격체계의 상호비교와 이의 인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시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 및 시험제도에 대한 비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동일한 수준의

자격으로 상호인정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지 않다. 1963년부터 추진된 프랑스- 독일간 협정을

통한 직업훈련 이수증의 상호인정 허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적인 자격의 내용 비교는 상당한 작업량과 시간이 필

요하며,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와 원칙 때문에 자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Bertran d, 1996).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국의 자격관리체계를 각국에서 최고수준의 자격인

기술사 등급의 자격과 기술사 이외 등급의 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 각국의 기술사 자격관리 체계

가 . 미 국

미국의 기술사 (PE : Professional En gineer ) 자격제도는 역사적으로 각 주

마다 독립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사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

정·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50개 주 모두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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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득요건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요건은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기초공학 (FE : F un dam entals of En gineering ) 시험에 합

격하고 공학연수(EIT : Engin eerin g - in - T raining ) 자격을 취득할 것, 둘째,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험(많게는 4년)이 있을 것, 셋째, 자격의 각 부문마

다 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것 등이다.

기술사 시험 및 기초공학 시험에 관해 대부분의 주는 국가기술시험위원회

(N CEES : Nation al Council of Ex aminer s for Engin eerin g an d Surv eying )

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를 사용한다. 또한 공학교육의 인정에서도 기술공

학인정위원회 (ABET : Accredit 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 echnology )

가 인정한 커리큘럼을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A BET 에 의

하여 인정된 공학교육을 받은 자는 실무교육의 일부 기간을 면제받는다.

자격 종목수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5종목∼20종목 정도가 운용되고

있다. 자격취득요건은 기초공학 및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모든 주에

걸쳐 공통적이다. 그러나 실무경험, 기초공학 시험면제요건 등의 예외규정,

추천인 수 등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는 대표적인 캘리포니아주의 기술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격은 기술사법 (P rofession al Engin eer A ct ) 및 기술사

등록위원회의 규정과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자격의 명칭은 기술사 (PE ), 토

지 측량기사(Land Surv ey or ), 건축기술자(Stru ctural Engin eer ) 등으로 사용

되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인명, 건강, 재산 및 공공의 복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격의 심사, 등록, 관리는 주 등록위원회(State Board of Registr ation for

Professional Engineer s and Land Surveyors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관리부

(Department of Con sumer Affair s State of California )가 담당하고 있다. 등록

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가 4년인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30세 이상의 미국시민으로 임명직전에 5년 이상 캘리

포니아주에 거주해야 한다. 13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은 토목 기술자(Civil

Engineer : 1인), 전기기술자 (Electrical Engineer : 1인), 기계기술자(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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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 1인), 건축기술자(1인), 기타 분야의 기술자(1인), 토지측량기사(1인)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등록기술자(Registered Engineer )가 임명되고, 나머지

7명은 등록기술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임명된다.

1) 응시자격

공통적으로는 인정등록이 거부되는 이유의 행위 또는 범죄를 행한 적이

없고, 8시간에 걸친 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가 ) 기술사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등록이 거부되는 이유의 행위 또는 범죄를 행하지 말 것

둘째,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할 것, 다만 A BET 가 인정한 대학의

공학부 졸업 (4년),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대학의 공학부 졸업(2년), 공학전

문학교 취학년수 (최대 4년)의 1/ 2(2년), 위원회가 인정한 공학계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취득(1년), 공학계열학과의 교육에 종사한 경험 (1년)이 있는

경우, 기재된 연수만큼 실무경험이 면제된다. 단, 실무경험면제 연수의 합계

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8시간의 1차 시험에 합격과 다음 사항도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①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분야의 기술사 면허를 보유, ② 다른 주의 공학연

수자격을 보유, ③ 위원회가 인정한 대학의 공학부를 졸업하고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대학의 공학부를 졸업하고 17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④ 위원회가 인정한 공학계 대학원의 공학

박사를 취득, ⑤ 캘리포니아주의 토지측량기사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

넷째, 8시간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할 것, 다섯째,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기술사의 자격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술사 자격의 요구를 만족하는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나 ) 건축기술사

캘리포니아주에서 민간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축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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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허를 취득한 자의 감독 하에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과 16시간

의 특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 시험제도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시험(NCEES에서 제공

한 시험문제)은 8시간의 필기시험과 학과 및 기초 과학을 포함하는 공학 기

초지식에 대한 수험자의 능력을 묻는다. 또한 제2차 시험(기본적으로는

NCEES에서 제공한 시험문제)은 8시간의 필기시험과 해당 부분의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공학적 판단이 필요한 능

력을 수험자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다. 토목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내진 및 측량에 관한 추가 시험을 치른다. 이외에 건축기술사의

경우는 16시간의 특별시험을 실시하는데 주로 내진 및 수평력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검정한다.

3 ) 추천인

기술사 취득을 위해서는 적어도 4명의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추천인의 추천장이 필요하고, 건축기술사 취득을 위해 적어도 3명의 건축기

술자자격을 취득한 추천인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자격은 기술사 또는 건축기술자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가 인정한 설계를 담당할 수 있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나 . 영 국

영국의 기술사 자격은 황실헌장 (Roy al Chart er )에 근거하여 기술사협회가

인정하고 등록을 실시한다. 자격의 명칭은 공인기술사 (CEng : Chart ered

En gineer ), 법인기술사 (IEn g : Incorporat ed Engin eer ), 공학기술자(En gT ech :

En gineering T echnician )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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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가 ) 공인기술사

인가된 엔지니어링학과 졸업자 중 우수한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해

당이 된다. 인가된 교육과정의 2/ 3이상의 성적이 적정수준이내 있어야 하고,

일부 인가되지 않은 코스의 졸업자는 후보자 리스트에 기록되고, Part 2시험

의 중간부터 해당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든지, 대학의 해당 강좌를 수강하

거나 인가된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훈련은 학습한 엔지니어링의 원리 및 윤리 지식을 실제의 문제해결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인정된 단체에는 훈련 프로그램의 감사

책임이 있다. 감독기술자 (Supervising En gineer )의 수준달성 확인서가 훈련

종료 후 문서화된 근거가 되고, 지원자가 상기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

우에는 1명 이상의 공인기술자 또는 승인된 적절한 인사에 의해 확인된 경

험도 인정된다.

실무경험은 보고서로 첨부되어야 하며 1년의 훈련에 대해서 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고, 신청자는 관여하는 임무의 모든 엔지니어링 내용을 첨부

하여 인지도와 이해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기술자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단계 1 :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가된 우수한 학위

단계 2 :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2년간의 훈련, 또는

4년간의 비공식적인 훈련 및 경험

단계 3 : 최소 2년의 적정한 엔지니어링 실무경험, 면접에 의한 전문성 검

토, 연령은 25세 이상

단계 3을 완료하고 등록하면 지명된 공인기술협회의 단체가 공인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한다.

나 ) 법인기술사

Edex cel 재단이나 스코틀랜드자격원 (SQA : Scott ish Qu alification s

Auth ority )의 인가를 받은 고등국가자격 (Higher National Cert ificate ) 교육과

정을 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에는 Edex 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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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A의 고등국가학위 (Higher National Diploma), 인가된 엔지니어링 과정의

공업기술학사가 있다. 훈련의 목적은 기기, 계기, 장치을 사용 가능하게 하

는 데 있다. 훈련은 고용에 앞서 승인된 감독관 (supervisor - 공인기술자 또는

법인기술자)에 의해 직접 지도된다. 감독관이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 평가하

고 인정하는 소정의 보고서가 자격발급의 기본이 된다. 지원자가 상기의 절

차를 따르지 않을 때는 적절한 증빙서류 외에 충분한 경험 즉, 1년의 훈련

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기술자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단계 1 : 인가된 BT EC 고등국가자격 혹은 일정한 엔지니어링 교육

단계 2 :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한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비공식의 훈련

경우는 보다 긴 훈련필요

단계 3 : 교육훈련이 적정한 수준에 있을 때에 2년 이상의 적정한

엔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성 검토를 위한 면접, 연령은 23세

이상일 것

단계 3을 완료 등록하면, 법인기술사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다 ) 공학기술자

황실헌장에 의한 공학협회 (Engin eerin g Council)와 각 기술자협회에 의해

평가가 실시되고 공학협회에 의하여 인정대학의 교육과정이 된다. 인정기준

은 통합성(int egrat ion ), 관련성 (Relev ance ), 신기술, 기초와 엔지니어링의 응

용, 실험, 프로세스 설계, 평가기법, 생산 표준의 유지 등이다. 인정을 위해

서는 대학에 의한 자기평가보고서, 엔지니어협회의 인정신청서(교육과정의

목표, 교육과정, 학생평가방법 등), 위원회(대학/ 산업체 인사)에 의한 서류 심

사, 각 협회가 3명 (대학, 산업체 각 1명 포함)을 파견하여 1일간 방문조사,

엔지니어협회·위원회에 의해 결과의 심사·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인정

의 유효기간은 최고 5년이다.

훈련은 학습된 엔지니어링의 원리 및 이론지식을 실제의 문제해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훈련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 훈련은 고

용 전에 승인된 감독관 (공인기술자 또는 법인기술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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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지도된다.

훈련에 대한 심사는 공학협회가 승인한 각 엔지니어 협회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평가는 2명의 감독관과 교사(M entor )가 실시한다.

공학기술자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단계 1 : BT E C 국가자격에 예시된 엔지니어링 교육

단계 2 :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비공식적인 훈련의

경우보다 장기간의 훈련

단계 3 :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실무경

험을 소지하고 연령은 21세 이상일 것

단계 3을 완료하고 등록하면 공학기술자로서 인정된다. 현재는 단계 1과

단계 3만이 운용되고 있다. 인가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지원자는 지

명된 단체를 경유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자의 대학교육의 자격증

명은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하위등급 (Section )의 등록부터 상위등급으

로의 승격은 경력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2 ) 시험제도

시험은 미국과 일본처럼 엔지니어 자격을 수여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다.

공인기술자의 단계 1 등록을 위한 대학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가된 학위의

취득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격판정이 되지 않은 조건에 있는 사람, 인가된

학위를 갖지 못한 사람 중 자격판정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협회는 독자

적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 지원자는 아래의 수험자격을 충족하는지 확

인을 받아야 한다.

가 ) P art 1시험

Part 1시험의 범위 및 기준은 영국의 3년간 제학위 (制學位)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월경에 행하는 시험과 동등하다. 지원자는 4개의 필수과목과 2

개 선택과목에서 합격해야 한다. 적합한 엔지니어링 학과의 영국 고등국가

학위와 같은 관련자격보유자는 Part 1시험이 면제된다.

나 ) P art 2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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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에는 3종류가 있다. Part 2(A )는 통상 41개 학과로부터 5개 학과

를 선택하여 행한다. 지원자는 개개의 엔지니어링학과에서 적정한 과목을

선택한다.

Part 2(B )는 1과목으로 단체에 속하는 엔지니어 지원자에게 필수이다.

Part 2(C)는 연구과목이다. Part 2(C)시험의 기준은 엔지니어링의 인가된 우

수학위이다. Part 1을 합격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소지해야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3 ) 면접제도

응시자의 전문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고서와 면접 방법을 이용한다. 보

고서에는 관여된 임무의 형태, 책임분야, 관련사항 (학술활동, 숙련 엔지니어

의 교육 등)을 기재한다. 면접은 영어로 하며, 면접장소는 지원자와 지명 단

체의 책임자가 원하는 곳에서 실시한다. 면접은 각 엔지니어 협회에서 실시

하고 공학협회에서 승인한다. 그리고 합격여부는 복수의 면접관이 판정한다.

자격의 등록은 공학협회가 지명한 단체에 있는 엔지니어링협회를 경유하

는 경우와 협회에서 직접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고 공학협회는 기술자협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으로서 계속직업개발(CPD : Continu ou s Profession al Dev elopment )을 추

진하고 있다.

다 . 일 본

일본에는 기술사와 그 하위자격으로 기술사보가 있다. 이는 자격시험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기술사법에 의해 구분된다. 자격의 인정기관은 과학기

술청이고, 시험업무와 등록사항 등은 일본기술사회에서 맡고 있다.

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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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은 없지만 수험신청서에 최종학력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사 응시자격으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

고 관련업무에 7년 이상의 종사하거나 기술사보로서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기술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자격 신청시에는 근무처나 보조한 기술사의 증

명이 필요하다.

2 ) 시험제도1)

제1차 시험은 기술사보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응시

요건은 없다. 시험은 공통과목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학 중 2과목)과

전공과목 (기계, 조선, 항공·우주, 전기·전자, 화학, 섬유, 금속, 자원공학,

건설, 수도, 위생공학, 농업, 임업, 수산, 경영공학, 정보공학, 응용이학, 생물

공학, 환경 중 1개 택일)으로 되어 있다.

기술사의 제2차 시험은 필기시험과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

두시험으로 되어 있다. 필기시험에는 해당기술부문에 대한 전문지식, 업무상

기술적 체험, 응용능력 등이, 구두시험은 업무경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기

술사로서의 적성 등이 출제된다.

과학기술청의 기술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기술사가 된다. 기술사의 유

효기간 및 생애교육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다. 다만, 기술사법에는

기술사의 의무로 신용 실추행위의 금지, 비밀보유의 의무, 명칭표시의 의무

등이 정해져 있다.

라 . 프랑스

프랑스의 엔지니어 자격에는 Ing enieur Diplome가 있으며, 이를 위해

1)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통해 기술사보가 된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2차 시험을 보는 방법과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아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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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프랑스엔지니어 자격인정위원회 (CT I:

Commision des T it les d 'In genieur )가 교육성 산하에 창립되었다. 자격인정

위원회 (CT I)는 프랑스 교육성으로부터 임명받은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엔

지니어자격을 공적으로 수여하는 권한을 인정받은 민간기관이다.

1) 응시자격

프랑스 대학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자격에도 필요한 대학교육을 다양

하게 이수하는 것이 프랑스 엔지니어자격제도의 최대 특징이다. 자격의 인

정은 자격인정위원회 (CT I)가 맡고 있으며, 이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가 있는 5년제 대학졸업 자, 둘째, 새로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NFI: Nouv elles F orm ation s d 'Ing enieur s 이 코스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의 교육과 2년간의 기업내의 지도자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며,

1990년에 기업측의 협력에 따라 보다 기능적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됨)이수 자이다.

훈련 및 실무경험은 대학졸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으나, 상호인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2 ) 시험제도

엔지니어자격 취득시의 시험 및 면접은 없다.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은

학력이며, 심사는 자격인정위원회(CT I)가 실시한다. 취득한 자격은 평생 유효

하다.

3 ) 기 타

프랑스 엔지니어 자격을 얻어 보유하는 특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특별하게 견적사(Qu antity

Surv ey or )와 토목서비스(Civil Service) 일부에는 전관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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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독 일

독일의 엔지니어 자격에는 공과대학 (T echnische Univ er sit at en ) 또는 4년

제 공업전문대학 (T echnische H och schulen ) 졸업 시에 수여하는 공학석사 (

Dipl.- In g ) 와 전문대학 (F achh och schule ) 졸업시에 수여하는 공학석사(Dipl.

- Ing (F H ))가 있다. 또한 미국의 박사학위 상응하는 공학박사 (Doctor

Ing enieur : Dr . - Ing )도 있다.

자격부분은 토목공학, 디자인 및 마케팅, 계측 및 자동제어 외 17개 부분

이 있다.

1) 응시자격

공학석사(Dipl.- In g )는 공과대학 (T echinisch e Univ er sitaten ) 또는 4년제

공업전문대학 (T echnische H och schulen )의 5년∼6년 과정 종료 시에 수여된

다. 이들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학석사

(Dipl.- Ing (F H ))는 전문대학(F achhoch schule)의 3년∼4년 과정 종료 시에 수

여된다. 이들의 차이점으로 전문대학(Fachhochschule)은 보다 실무훈련을 지향하

고, 종합대학(Univer sitaten )은 보다 학문적인 것을 지향이다.

이들 코스에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 , F achhochschulreife)

자격이 필요하다. 대학입학 자격시험 A bitur는 종합대학 (Univ er sitat en )과 전

문대학 (F achh och schule)에 입학 가능하지만, F achhoch schulreife 자격은 전

문대학 (F achh och schule)만 입학 가능하다.

양 과정은 최초 2년간은 엔지니어링과학, 자연과학이 중심이 된다. 일반적으

로 6개월의 실무경험을 한 후 엔지니어링과정에 들어간다. 엔지니어링 학습은

기초적인 학부과정(Grundstudium )과 주가 되는 대학원과정(Haupt studium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간에 중간시험이 있고, 이를 통과하여 특정 분야에

들어간다.

전문대학(F achhoch schule)의 엔지니어링 학습도 기초부분과 메인 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고, 코스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중간 시험 후, 전문분야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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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한편, 기초연구는 종합대학(Univ er sit aten ) 과 연구기관의 영역이며,

훈련과 실무경험에 대한 요구는 대학교육 중에 6개월의 실무경험으로 대신

하고 있다.

2 ) 시험제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및 면접제도는 없다. 단지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학교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3 ) 기 타

별도의 등록제도는 없다. 그러나 토목컨설턴트 (Civil Con sult ant )는 3년마

다 등록이 필요하다. 독일기술자학회연합(VDI)가 생애교육을 열심히 제공한

다. 또한 윤리규정에 관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엔지니어의 목적 중에 윤리

가 포함되어 있다.

바 . 호 주

호주의 기술사자격(PE )은 기술사 국가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for Professional Engin eer s )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허가한 기술사

협회가 설정한 민간자격이다. 호주의 자격에 대한 인정 및 관리는 호주공학

회 (IEAu st )에서 담당한다.

1) 응시자격

가 ) 학력

IEAu st가 인정하는 대학과정의 공학교육을 수료한 경우 4년간의 인정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12개월간의 실무 포함), 학사 (BE 또는 Ben g )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IEAu st가 인정하는 교육 이외의 공학교육을 수료한 경우

(호주 이외의 대학을 수료한 자를 포함) IEAu st 기준 기술사 국가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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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 실무경험

실무경험을 쌓는 방법에는 3가지의 경로가 있다. 경로 1(Plann ed

Dev elopm ent Program )은 규정에 의한 실무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3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고, 경로 2(Supervised Ex perience Program )는 특정

감독자의 아래에서 3년 6개월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며, 경로 3 (Ex peri-

ential Dev elopm ent )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4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

다.

2 ) 시험 및 면접

규정된 기술사의 심의 기준에 따른 심사(Nation al Competency Standard

for Stag e 2 Profession al)에 합격해야 하고 이때의 내용은 업무에 관한 논

문, 인터뷰 및 인터뷰 후 단문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술사 등록은 국가등록위원회 (Nation al Registration Board NPER - 3)가

실시하고 관리한다.

자격에 대한 유효기한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사로서의 기술을 연마하

여야 하고 이는 수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 . 유 럽 (F EA N I)

FEANI는 유럽의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협회로서 유럽기술자 단

체를 육성하고 기술자의 지위,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자 직업자격의 상

호인정을 통한 이동의 용이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EANI의 자격 명칭은 유럽기술사 (EUR ING: European En gineer )이다.

특별한 면접제도나 시험제도는 없고, 자격의 등록갱신은 5년마다 행하여지

지만,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기술자의 자격은 적절한 중등교육 이후의 승인된 기술교육을 필요로 한

다. FEANI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중등교육 학위나 중등교육을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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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1개 이상의 공식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최소한 7년의

교육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그 기간 중 적어도 3년 동안은 대학이나

FEA NI가 인정하는 기술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을 응용하고, 엔

지니어링과 관련된 공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간의 직업경험을 쌓아야 하

고, 2년의 중간과정은 대학의 보충과정 혹은 승인된 기술협회에서 감독하는

기술훈련 혹은 예비기술직업경험을 가져야 한다.

2 . 기술사 이외의 자격관리 체계

가 . 미 국

미국의 자격제도는 국가 (연방정부) 주도하의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각 주와 다양한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산

업영역과 실시 주체에 따라 기준이나 인정도, 운영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자격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격

종목을 탐색하여 종목별로 접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자격제도는 민간주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현장의 요구를 보다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직업 내에서도 다양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부여기관은 자신들의 자격

증이 보다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질 높은 표준 및 엄정한 검

정과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상호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다양한 민간자격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자격 인증기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자격제도는 민간자율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

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일된 체제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직업 및 산업분류체

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산업영역간, 직업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통의 표

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사회가 비교적 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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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경우에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점차 직업간의 이동이 활

발해지고 다양한 분야끼리 공동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며, 미국 내

지역간의 이동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공

통된 직업기준의 부재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제약조건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국가기술표준위원

회 (NSSB : Nation al Skill Standard Board )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술 표준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나 . 영 국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영국은 자격제도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합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1997년의 교육법 개정시 국가직업자격위원회(N CV Q )와

학교교육과정평가위원회 (S CA A : S ch ool Cu r r icu lu m an d A ssessm ent

Auth ority )를 통합하여 자격교육과정원(QCA : Qualificat ion and Curriculum

Auth ority )을 발족시켰다. 영국의 직업자격인 NV Q 자격을 발급하려는 모든

자격발급기관 (A w arding Body )은 우선적으로 자격교육과정원의 인정을 받아

야 한다.

한편 QCA는 교육고용부 (D fE E : D ep a r t m en t for E d u c a t ion a n d

Employm ent )의 감독을 받는다. 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고용부의 주

된 역할은 자격제도의 질관리를 위해 NV Q와 GNV Q 기준 개발의 지원 및

질 유지 여부에 대한 감독이다. 이를 위해 국가직업기준을 개발하는 국가훈

련단체 (NT O: National T raining Org anizat ion )와 자격발급을 수행하는 자격

발급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QCA를 통

해 의무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지원과 통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자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QCA는 NVQ와 GNV Q을 인증하는 업무에

만 관련하고 있다. 나머지 자격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민간기구인 검정기관

과 국가훈련기관 및 표준설정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즉, 국가자격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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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최소의 사항만을 국가 또는 국가관련 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

두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하여,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자격과

직무사이의 연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응시자격

NVQ는 직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현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자격취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응시자격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응시자격이 없다. 또한 NVQ

는 개인이 어떻게 능력을 획득하였는지 보다 실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전학습에 대한 인정 (A ccredit at ion for Prior

Learning : APL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NV Q는 기술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기초기술 향상과 더불어 전 생애를 통한

계속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2 ) 검정체계

가 ) 시험방법

NVQ는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취득 일정이 조절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NV Q 평가는 주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각 단위의 성

취목표 도달여부와 단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한다. 신청자는 해당 직업분야와 등급의 NVQ를 위하여 요구되는 단위 (unit )

를 개별적으로 모두 취득해야 하며, NV Q 단위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사

전학습에 대한 인정, 수행작업에 대한 평가, 각종 프로그램에의 참여결과 등

과 함께 필기 및 실기시험의 결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나 ) 검정기준

5단계 NV Q의 각 등급별 요구되는 직업능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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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ev el 1 : 다양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대부분이 일상

적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일임

② Lev el 2 : 여러 노동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작업활동은 복잡하고 특별하며 약간의 개인적 책임

과 자율성이 따르고 팀 활동에서의 협력 능력을 요구함

③ Lev el 3 :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작업활동은 대부분 복잡하고 특별하며 상당한 책임과 자율성이 따르

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과 지도력을 요구함

④ Lev el 4 :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작업활동

을 할 수 있는 능력. 상당한 수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며, 인

적 물적 자원의 활용능력을 요구함

⑤ Lev el 5 : 중대한 작업활동영역에서 기본원칙과 복잡한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작업과 중요한 재료를 할당하는 것

을 포함하여 분석,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요구함

<표 Ⅱ- 1> 영국의 NVQ 등급과 다른 자격과의 비교

N V Q GN V Q 인문자격

Level 1 반숙련 수준 GNVQs 초급 4개 GCSE D- G 등급

Level 2 기본 수공예
자격 (기능사)

GNVQs 중급 4개 GCSE A - C 등급

Level 3 중견기술자, 감독자 GNVQs 고급 2개 GCE A level

Level 4
고급기술자,
초급관리자

학사학위

Level 5
전문기술자,
중간관리자

석사학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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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 본

일본의 기능검정과 관련된 기관은 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및 중앙직업

능력개발협회,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및 기능검정위원이 있다.

기능검정은 노동대신이 총괄적으로 관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도

부현 지사의 관장 하에 각종 단체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다. 도도부현 지

사는 노동대신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중에서 기능검정 수험신청서의 접수와

시험의 실시 업무를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협회에 위임한다. 또한 중앙직업

능력개발협회 및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협회는 기능검정에 관한 전문기능이

나 지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각 직업능력개발협회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기

능검정위원을 두고 있다. 이들의 직무는 실기시험의 실시와 실기 시험장에

서의 지위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1) 응시자격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

성이 정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성령이 정하

고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기능검정

수험자격의 각 시험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기초 1급, 기초 2급)에 있어서

실무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은 학력과 직업훈련경험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일정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학력 또는 실기시험이 면제되

는 경우도 있다.

<표 Ⅱ- 2>은 기능검정의 수험자격을 각 시험의 등급에 따라, 학력, 실무

경험 연수 등을 표시한 것이다. 주로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

는 이수한 후에 자격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거

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실무경험을 쌓은 후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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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일본 기능검정제도의 수험자격

자격등급

학 력

3급 2급 1급
단일

등급
특급

필요

경험

년수

필요

경험

년수

3급합

격 후

필요

경험

년수

3급합

격 후

2급합

격 후

필요

경험

년수

1급합

격 후

직업훈련지도원 면허* - - - 2 - - 0

5

장기과정의 지도원훈련수료* 0 0 0 2 - - 0

단기과정의 고도직업훈련수료* 0 0 0 4 3 2 2
보통과정의 보통직업

훈련수료*

2800시

간이상
0 0 0 6 4 3 2

단기과정의 보통직업

훈련수료*

700시

간이상
0 1 0.5 7 5 3 3

전수훈련과정의 보통직업

훈련수료*

3200신

간이상
0 0 0 6 4 3 2

전수학교졸업, 각종학교졸업*

(노동대신이 지정한 것에 한함 )

800시

간이상
0 1 0.5 7 5 3 3

대학졸업 (4년 )* 0 0 0 8 6 3 2

단대졸업 (2년 ), 고등전문학교졸업* 0 1 0.5 9 7 5 3

고교졸업 (직업과정)* 0 2 0.5 10 8 5 4
실무경험만 1 3 0.5 12 9 5 5

주 : 1. *는 검정직종에 관한 학과, 훈련 또는 면허에 관한 것.

2. 외국학교에서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학교 상당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준함.

3. 단 검정직종에 관한 학과, 훈련 또는 면허에 관한 것, 3급 기능검정의 수험자

격자에 있어서는 졸업예정자도 포함

자료 : 自由國民社(1999). 國家資格資格試驗全書.

2 ) 시험제도

시험은 검정직종마다 실기시험 및 학과실험을 본다. 학과시험은 필기로

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력의 유무판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제형식은 진위형, 다지선

다형으로 문제의 범위는 자세하게 정하여져 있다.

실기시험은 실제로 작업을 행하는 작업시험이 중심이다. 시험시간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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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5시간 정도로, 검정직종에 따라 종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실기시험은 시험일에 앞서 그 문제가 공표된다.

라 . 독 일

독일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격검정

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일부로 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은 반드시 자격검정

을 통해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

입직자의 자격과 자질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써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직업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연방 법률로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수

료하고,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독일의 자격유형은 일반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직업훈련학교에

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Dual Sy stem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

격, 계속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 응시자격

독일의 자격검정 제도는 직업교육훈련의 수료생에 대하여 해당 과정에 대

한 지식과 기술의 연마 여부를 측정하는 최종 시험의 형식으로 치러진다.

다음의 <표 Ⅱ- 3> 는 자격의 체계에 따른 응시자격에 대해 나타낸 것이

다. 기술계의 학사기술자는 정규대학, 기술자는 전문단과대학, 기술공은 직

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기간의 현장실무경험을 쌓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이스터 자격도 직업학교 졸업과 기능공 자격

을 취득한 후 3년의 현장실무경험이 있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

러나 기능공 자격은 직업학교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어 현장실무경험에

대한 응시조건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직업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현장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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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독일의 기술계·기능계 자격 체계 및 응시자격

계 열 자 격 시행기관 응 시 자 격

기술계

학사기술자

(Diplom Ingenieur )
주정부 교육부 4년∼5년제 정규대학 졸업 → 현장경력 1년

기술자

(Grad Ingenieur )
주정부 교육부 3년제 전문 단과대학 졸업 → 현장경력 1년

기술공

(T echniker )
주정부 교육부

직업학교 졸업 → 1.5년∼3년의
실무경력 → 기술공 학교

기능계

마

이

스

터

산업 마이스터

(Industrie- meister )
상공회의소

직업학교 졸업 → 기능공 자격취득 → 현장
경력 3년

수공업 마이스터

(Handwerks- meister)
수공업협회

직업학교 졸업 → 기능공 자격취득 → 현장
경력 3년

기

능

공

산업기능공

(F acharbeiter )
상공회의소

·직업교육훈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응시희망 직종에서 교육훈련
기간의 2배 이상 경험자

수공업기능공

(Geselle )
수공업협회

·직업교육훈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응시희망 직종에서 교육훈련
기간의 2배 이상 경험자

자료: 대한상공회의소(1996).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 ) 시험제도

가 ) 기능공

기능공 자격 시험은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험은 이

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문제은행 및 학습자료개발원

(P A L : P rüfun g s aufg aben un d Lehrm itt el E ntw icklun g st elle ) '에서는 중간시험과

졸업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문제의 문항분석과 시험 시행상의 문제점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중간시험의 시기는 훈련기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3년∼3년 6개월 기간의

훈련의 경우에는 2년차 이수시기에, 2년∼2년 6개월 기간의 훈련의 경우는

1년차 이수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시험은 직업교육훈련의 수료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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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당 직종의 기능공 자격이 부여되고, 불합격하면 6개월 동안 재교육

을 받고 불합격한 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만 재응시할 수 있다. 이

졸업시험은 총 3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나, 3회 모두 불합격할 때에는 해당직

종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 ) 마이스터

산업 마이스터는 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수공업 마이스터는 수공업협회

가 주관하고 있다. 수공업 마이스터 자격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단답형, 선택

형)과 실기시험 (제작설계에 의한 작품제작)을 실시하며, 산업 마이스터는 필

기시험만을 치른다. 수공업 마이스터의 시험과목은 실기시험과 전공이론지

식에 관한 시험, 경제지식 및 법률지식에 관한 시험, 직업 및 노동교육학으

로 총 4개 분야이다. 그리고 산업 마이스터 시험은 해당직종 공통이론, 전공

분야 시험, 직업 및 노동교육학으로 구성된다.

다 ) 기술공

기술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Du al Sy st em에서의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최소한 1.5년∼3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기술공 교육을 받는 기술공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술공 학교

의 교육을 마친 후 실시하는 기술공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기술공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실무경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

은 직종에 따라 직업훈련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요구 기간이

3.5년인 직종의 기능공은 자격 취득 후 1.5년의 경력이 있으면 기술공 과정

에 입학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 요구 기간이 2년인 직종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

지 않은 사람은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기술공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기술공을 양성하는 과정은 2년간의 전일제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정시제 (part - t im e)도 가능하다. 기술공 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는 기술공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밖에 기술공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 또는 경력이 있는 것을 기술공 자격검정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응

시가 가능하다. 자격검정 위원회는 기술공 학교를 주관하는 교육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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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라 ) 기술자

독일에서는 공과대학 또는 공업전문학교 및 전문단과대학의 과정 수료 시

에는 학사기술자의 자격이 수여되는데, 이것은 학문 자격의 명칭이다. 대학

은 학문 지향적이고 전문단과대학은 대학 보다 훈련지향적인 것이 특색이

다. 교육기간은 공과대학 또는 공업전문대학이 5년∼6년, 전문단과대학이 3

년∼4년이다. 교육기간이 짧은 전문단과대학 졸업자는 학사기술자로 표시되

어 구별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성이 결정하고 미국의 기술공학인정

위원회 (ABET )와 같은 대학교육과정의 인정기관이나 인정제도는 없고 이른

바 국가의 시책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2년간은 엔지니어

링, 자연과학 등이 교육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6개월의 실무경력을 거친

후 나머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즉, 엔지니어링 교

육과정은 기초와 전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중간시험이 있다.

전문단과대학의 주된 교육훈련 내용은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면접이나 시험은 없지만 학교에서의 시

험이 엄하여 입학자의 절반 정도밖에 졸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대학에

서의 평가를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마 .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분류 체계는 중등학교, 직업기술대학, 그리고 일

반대학으로부터의 모든 자격들을 포함하며, 특정 분야의 능력 수준을 나타

내기보다 학위의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 주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자격제도

의 유형으로는 국가 자격 수준 체계 아래에서 교육부와 농림부가 관리 운영

하는 졸업증 또는 학위(diplômes or degrees )와 노동부 공인 하에 관련 중앙

부처와 대학을 포함한 훈련 기관 또는 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공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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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tr es , certificates )이 있다. 또한 민간자격제도로서 산업 부문별로 관리·운

영되는 산업 부문별 전문 직업능력 자격증(CQP s )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격증(tit re : cert ificate)과 학위 (diplóm e: diploma )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학위는 교육부 관할의 자격으로, 직업자격은 교

육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관장하는 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자격의 수준은 1개∼6개로 구분되어 각 수준별 요구되는 능력과 응시자격

이 다르다.

수준 6은 가장 낮은 단계로, 한 개인이 의무교육 이외의 어떤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준 5는 크게 2개의 세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의무교육 후 1년 정도

의 초보적 연수를 마친 단계이다. 초보적 연수란 매우 단기간의 교육을 통

해 주로 단순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

한다. 둘째, CA P이나 BEP 등의 직업자격을 소유한 단계이다. CAP은 특정

직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고등학교나 견습훈련 기관의 과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BEP은 일정 분야에 관한 2년간의 교육 후에 획득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직무는 특정 작업에 대해 주어진 지시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준 4는 바깔로레아 수준의 단계로, 해당 자격에는 BT 그리고 Bac pro

등이 있다. 이 자격은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훈련을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기술 바깔로레아는 고등기술훈련을 받

기 위한 학생들이 준비한다. 일반 바깔로레아가 고등교육기관 입학자격 취

득 시험임에 비해 직업 바깔로레아는 주로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시험이며,

자격취득자가 기술계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초

기 단계에 이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의 93%가 6개월 이내에 취업함으로써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수준 3은 BT S와 같은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취득하는 자격이다. B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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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c 이후 2년간의 과정 후에 취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능

력은 기획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준 1과 2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의

미한다

2 ) 시험제도

정부 부처별로 관장되는 자격시험 절차는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동일 부

처 내에서도 자격증에 따라 다양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 최종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여

러 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구두시험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가에서 이론과 실기를 조

화롭게 실시하고, 사전 학습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아울러 최종 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자격은 여러 차례에 걸친 종합 평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지역의 교육청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지사(Prefect )에 의하여 임명되며, 지사는 대부분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다. 대부분의 시험위원회는 공공 기관, 해당 산업계, 고용주, 그리고 종종 훈

련 단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과거의 자격 시험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우선 단 한번의 시험으로 자

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Bouyx , 1996).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하

나가 계속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

는 단계별로 누적된 학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최근의 자격시험에서는 포트폴리오 (portfolio) 평가, 구두 시험,

필기시험, 작업형 시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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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청에 의해 임명된 시험위원회가 출제하며 자격증은 지방 교육청에

의해 발급된다.

바 . 호 주

호주의 자격체제는 상급고등학교 교육부터 대학원까지의 모든 교육 및 직

업교육훈련을 총 12개의 자격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간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는 별도의 국가시험이나 검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 자격증은 성격상 모두 국가자격으로서 직업교육부문의 자격증들은

주로 일반자격증이며, 대학부분의 자격증은 전문자격증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법령으로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며, 대부분의 교육훈

련 및 등록과정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전문협회가 관장한다. 민간전문

자격은 국가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해당 전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교육훈

련 및 등록을 통해 전문자격증을 부여한다.

국가전문자격은 물론 민간전문자격, 그리고 일반자격에 이르기까지 호주

자격체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자격의 질을 제고시켜 자격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격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기준을 삼는 업무능력 중심의 자격교육 및 훈련과 평가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다.

모든 자격에는 자격증과 함께 해당 자격이 요구하는 업무능력 표준이 명

시되며, 자격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일부를 수료했을 경우 학습자가 성취

한 업무능력을 인증하는 성취내역서 (S t at em en t of A tt ain m en t ) '가 수여된다.

자격체제의 개혁과 함께 호주는 기술자격의 국제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호주 기술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EU 및 APEC 등의 회원

국들간의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자격제도에는 업무능력중심 훈련

(Competency - Based T rainin g )의 실시, 신 통합 기초수준 훈련체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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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직업훈련체제로 알려져 있음)의 도입, 그리고 훈련인정을 위한 보다 탄

력적인 체제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응시자격

학사학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초 자격으로서 직종에 따

라 전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업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학사학위는 상급중등학교 수료증을 취득한 후 특정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

로 최소 3년간의 전일제 학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학

점인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우등학사학위는 3년간의 일반 학사학위

(P ass/ Ordinary degree)과정을 수료한 후 1년간의 우등과정을 추가로 이수

하여 취득하거나 (H on our s degree), 또는 4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는 학위

과정(예: 법학, 공학 등)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기록했을 경우 수여

(degree w ith H onour s )된다. 우등학사 과정의 진학은 일반학사 과정에서의

성적을 기초로 결정하거나(전자의 경우) 혹은 2, 3학년초에, 그때까지의 성

적을 기초로 하여 우등과정의 진학여부가 결정 (후자의 경우) 된다. 우등학위

는 BA (H on s ), LLB (Hon s ) 등의 명칭으로 표시되며 우등학위 1급 (H on s in

the F ir st Cla ss )과 우등학위 2급 (Hon s in the Second Class )을 취득한 학생

은 석사과정 없이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우등학사 학위

는 취업시에도 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원 수료 (Cert ificat e) 및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은 학사과정에서 이미

쌓은 기술과 지식 혹은 새로운 전문직종의 직업기술과 지식의 심화 과정이

다. 이들 자격 과정은 학사과정이나 상급디플로마 자격을 취득한 후 입학하

거나 부분적으로 사전학습의 인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이들 자격과정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대학원 수료 (Cert ificat e)과정은 6개월,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은 12개월의 전일제 교육훈련을 필요로 한다.

석사 학위는 연구과정(r esearch )이나 출석학습과정 (cour se w ork ), 혹은 두

과정의 병행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우등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간의 전

일제 연구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학사 과정 수료자는 2년간의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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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웍 혹은 코스웍/ 연구 병행을 통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박사학위 과정은 석사 혹은 우등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전학습이 인정되는데, 특히 석사과정의 연구 성과는 박사학위 자격에서

요구하는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박사학위 과정의 기간은 다양하

나 통상 3년간의 전일제 학습을 필요로 한다.

2 ) 시험제도

T AFE (T echnical an d F urther Education )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부

문에서 발행하는 Cert ificate 1급∼4급과 디플로마 및 상급디플로마 등 자격

증수여를 위한 검정은 각 주의 자격인증국(SRA : Stat e Recognition

Auth ority )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업훈련기관 등록국 (RT O : Regist er of

T raining Organizat ion )들이 관장한다. 이들 등록국들은 평가자, 검정방법,

검정시기 등을 결정하여 해당 자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를 평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자격의 취득을 위한 검정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

라 평가절차가 포함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부합되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 .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 체계

가 . 자격관리 체계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의 15개 소관부처별로 관장되고 있지만, 제도의

총괄 운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 검정

실시, 등록 관리, 보수교육 등 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동법 시행령(제

36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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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에 대한 검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자격검정은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

신기능사에 대한 등록, 기술자격증 교부,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등급 및 종목의 신설·통합·폐지, 등급별 응시자

격, 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검정 시

행 계획의 조정,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검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합격 결정의 예외에 관한 사항, 기술자격검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등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

항은 정부 부·처·청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

회 (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정책에

반영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크게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능분야는 23개의

직무분야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단계 등급 체계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분야는 다시 사업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

다. 사업서비스는 사무관리 직무분야에 1·2·3급의 등급체계를 갖고 있으

며, 기타 서비스는 2개 직무분야에 기능장과 기능사의 2개 등급체계를 갖고

있다.

나 . 응시자격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에 의한 응시 자격은 다음의 [그림 Ⅱ

- 1]과 같이 기능사의 경우 학력요건, 직업훈련과정 이수 그리고 현장실무경

험 등에 대한 응시조건이 전혀 없다. 또한 최고 자격등급인 기술사와 기능

장 자격에도 학력요건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대한 응시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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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7년 )

·기사수준 교육훈련기

관이수+(7년 )

·전문대학+(9년 )

·산업기사 수준 교육

훈련기관 이수+(9년 )

·동일 종목 외국자격

·11년 실무경력

·4년제 대학 졸업

·기사수준 교육훈련기

관 이수

·전문대학+(2년 )

·산업기사수준 교육훈

련기관이수+(2년 )

·다른 종목 기사자격

·동일 종목 외국자격

·4년 실무경력

·전문대학 졸업

·다른 종목 산업기사

자격

·산업기사수준 교육훈

련기관 이수자

·국제 및 국내기능 경

기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

·2년 실무경력

산업기사

기술사

기 사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수료

·11년 실무경력

·동일 종목 외국자

격

기능장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4년 )
(6년 )

(1년 )

(1년 ) (2년 )

(6년 )

(3년 )

(8년 )

(8년 )

주: ( )는 실무경력 연수

[그림 Ⅱ- 1]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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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검정체계

1) 검정기준

기술자격 분야별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사의 경우 검정 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

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2 ) 검정방법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서로 실시하며, 앞 순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실기시험을 주

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종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 등급별 검정 방법은 < 표 Ⅱ- 4> 와 같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의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표 Ⅱ- 4> 국가기술자격의 기술 기능 분야 자격 검정 방법

자 격 등 급
검 정 방 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 술 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구술형 면접시험

기 능 장 객관식 4지 택일형 작업형 실기시험

기 사 객관식 4지 택일형 작업형 실기시험

산업 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작업형 실기시험

기 능 사 객관식 4지 택일형 작업형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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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주관식 논문형과 객관식 (4지 택일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술사는 주관식 단답형과 논문형을, 그 외 종목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을 적

용한다.

실기시험의 형태는 면접형·작업형·필답형·복합형의 네 가지로 운영되

고 있다. 면접형은 기술사의 실기시험에만 적용되는 구술시험이고, 작업형은

주어진 도면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

작품의 제작, 제조, 조작, 보수, 정비, 채취, 분석,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유형을

말한다. 필답형은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알맞은 답안을 구성하여 쓰도록 하

는 유형이며, 복합형은 작업형과 필답형을 적절히 나누어서 부과하는 유형

의 시험을 말한다. 현재 필답형으로 치르고 있는 실기시험은 기술자격 취득

자의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합형 또는 작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

이다.

4 . 시사점

외국의 자격관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격

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단체에서 관리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자격과 관련된 사항 중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승인·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자격에 대한 전

문성을 갖춘 민간전문단체가 검정을 담당하여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

도록 하고, 국가가 민간단체에 대한 검정기관의 승인과 감독을 통해서 자격

에 대한 타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술사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주의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간전문단체간의 경

쟁을 통해 자격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자격관리 체계에서 유

념해야 할 사항은 자격의 응시조건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기술

사의 응시자격에 학력조건 또는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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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 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학인정제가 있고 인정대학의 졸업자에

게 우대를 하고 있다. 물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학력조건이 없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대학졸업자에게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시험이 기술사 자격 시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

술사 이외 자격의 응시조건에서도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

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응시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자

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학력조건은 그 전공

과목과 관련이 없고 현장실무경력 만으로도 모든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정방법에서도 기술사 수준에서는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주로 철저한

경력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접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이외

의 자격검정은 일본을 제외한 독일, 영국, 호주에서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을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서 이렇게 우리 나라와 자격의 응시조건과 취득방식을 달리 하는 나라와

협약 시 이들 나라의 자격응시조건 및 검정방법을 고려할 때 학력의 상호인

정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사 수준의 자격에는 응

시조건에 학력 혹은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필수조건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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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현황

1 . 상호인정의 배경 및 장단점

가 . 상호인정의 배경

국제인력이동을 둘러싼 정세는 1990년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서냉전의 종결과 경제경쟁의 격화와 함께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은 이른바 남북이동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에 동서이동 (공산권

에서 서구로)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력 이동의 대부분은 남북이

민이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거대한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

은 주로 경제적인 동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井

口泰, 1997). 첫째,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높은 나라에 영

주를 목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미

국 및 호주 등의 지역으로의 이동이 해당된다. 현재에도 년간 100만 이상의

정주(定住)이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유럽보다는 아시아, 아프리

카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이산가족의 통합

과 더불어 투자 및 고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이

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둘째, 지역적인 분쟁 및 국가간의 전쟁, 그리고 인

권의 침해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경제력 격차를 배경

으로 노동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기회를 구하고, 국제적인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하여 국가간 이동을 하고 있다.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를 배경으로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대외 직접투자는 서비스무역의 확

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서비스무역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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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역을 보충하는 해운 및 보험인 무역단일서비스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로 기업스스로가 국경을 넘어 국

제법인과 지점 등을 설립하고,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종래 국내만

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확대하였고, 이는 서비스무

역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결국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문제가 1982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 T T : Gen eral A greem ent on T ariffs an d T rade)에서 처음 논의되었고,

점차 서비스 무역 중에 업무의 특성상 회계 및 법률서비스, 엔지니어링 서

비스, 의료서비스 등 면허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개인적인 자격의 인정문

제가 발생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일반무역협정 (GAT S : T he Gen eral

A greem ent on T rade in Serv ices )은 1995년 처음으로 서비스에서 투자에

관한 무역을 포함하는 강제적인 협정을 다국간에 체결하였고, 여기에서 모

든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공급자가 같은 시장내의 국내 공급자 보다 불

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뒤 세계무역기구(WT O)에서는 전

문직업 서비스에 관한 특별위원회(W orking Party on Profes sional Services :

W PPS )를 설립하여 우선 회계직업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

원회는 세 가지의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 자격의 필요조건과 인정절

차, 기술적 표준 그리고 허가 조건에 관한 다각적인 규칙 개발 2) 국제표준

을 정하는 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촉진 3)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지침의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은 다른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 상호인정의 장단점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이 이루어 질 경우 국가간 기술 인력의 이동은 선

진국, 개발도상국 (이하 개도국)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호 이해관계가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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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으로 개도국에 진출

하여 개도국의 기술력이 약한 산업을 잠식해갈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이들과 경쟁을 위해 자신들의 자격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기술의 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출 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

고, 외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자국 인력이 부

족한 특정 산업의 경우 외국 인력으로 대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산업분야별 그 기술수준에 따라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를 고려할 때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간략

하게 나타내면 <표 Ⅲ- 1>과 같다.

<표 Ⅲ- 1> 상호인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자격의 질관리를 통해 국제적 기술

수준도달

·해외 취업 기회증대

·해외 진출 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검증

된 저임금의 외국근로자를 고용함으

로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선진 외국기술자 및 저임금 외국기술

자로 국내 고용시장 교란

·국내 경쟁우위기술 노출

2 .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실태

가 . 양자간 상호인정

1) 호주 - 뉴질랜드의 상호인정

가 ) 상호인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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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상대방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과정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이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고,

공동의 노동시장, 각 나라의 교육과 훈련제도의 유사성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서로 다른 표준, 이중의 검사와 자격요구, 등록된 직업

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제조건(regulatory

requirement )이 양국사이에 존재하여, 양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교류상호인정협정(T T MRA :T ran s- T 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을 제정하여 보다 수월하게 상품과 인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mmonw ealth of Au stralia &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 1998).

나 ) 상호인정의 원칙

T T MRA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표준의 차이와 상품판매와 규제사항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뉴질랜드에서

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뉴질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호주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검사나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협정이다. 또한 호

주에서 등록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동등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갖고, 뉴질랜드에서 등록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은 호주에서 동등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T T MRA는 합법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 개인이 요구하는 법률을 기초로

한 등록, 자격, 면허, 승인, 허가 혹은 다른 형태의 공인이 이루어진 모든 직

업을 포함한다. 단, 의료종사자는 제외된다.

다 ) 상호인정의 절차

등록기관은 고시한 날 (the dat e of lodg em ent of the n otice)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승인, 연기, 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

다. 만일 등록기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자는

등록의 권리를 갖게 되고, 만약 1개월 이내에 등록이 승인되었을 때는 통보

된 날로부터 등록의 효력을 갖는다.

등록에는 등록간주와 실제등록이 있다. 등록간주는 고시한 날로부터 인정

되며 등록승인이나 거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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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은 실제로 등록된 사람처럼 일을 수행한다. 또한 등록간주는

T T MRA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취소, 중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Ⅲ- 1]과 같다.

등록기관은 양국의 직업간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이미 실제

등록에 적용되었던 조건을 부과한다.

등록연기는 등록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연기의 상황은 1) 고시신청서의 진술이나 정보가 거짓이거나 잘못되었

을 때 2) 제출해야 하는 문서나 정보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이나 잘못이

있을 때 3) 신청자의 환경이 신청 후 변했을 때, 4) 등록기관이 등록을 원하

는 직업이 동일한 직업이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 등이다. 등록연기는 최대 6

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다.

등록거부는 1) 고시신청서의 진술이나 정보가 거짓이거나 잘못되었을 때

2) 제출해야 하는 문서나 정보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이나 잘못이 있을 때

3) 기관이 직업이 동일한 직업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등록의 제한이나 조건

의 부과로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등이다.

처음 등록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조건이 부여되거나 중지, 취소되면

T T MRA에 의거 개인의 등록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등록법인은 조건의 부과를 기각하거나 등록의 중지

나 취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 등록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인

력교류직업재판소에서 담당하고, 호주 등록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호주

행정항소 (A dministr at iv e Appeals )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이 두 재판소는 가

능한 한 결정에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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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등록간주 업무 개시

등록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등록연기

등록간주 계속

최대연기기간 : 6개월

조건부/ 무조건

등록인정

등록거부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

재판소에 항소

항소기각과 등록거절

건강, 안전, 환경 문제에

관련된다면 거절은

12개월간 지속

승소

등록은 조건부/ 무조건

승인된다.

출처 : Foreign Affairs and T rade, Department of Employment , Education , T raining
and Youth Affairs (1998). A Users ' Guide to the T rans- T 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그림 Ⅲ- 1] T T MRA의 등록절차

재판소의 역할은 양국의 직업간 동일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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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동일함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

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재판소

는 등록이 사람들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되거나 규제

하는 방법을 다루는 직업이면 이러한 결정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격의 상호인정을 살펴본 결과, 두 나라는 지역적으

로 인접하고,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경

제적 필요성 때문에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 두 나라는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서의 직업이 다른 나

라에서도 같은 직업이라고 전제만 된다면 다른 조건 없이 상호인정이 이루

어지고 있다. 물론 직업이 같은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국

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이 담당기구에서 직업이 같지 않

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 조건을 부여하여 만족하게 되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직업의 같은 자격이라는 조건만 만족된다면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않고 자격이 인정되는 상호인정의 형태로 이

러한 형태는 유럽공동체에서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 시사점

앞으로의 사회는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자격의 상호인정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러한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호주- 뉴질랜드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

에서 나타나듯이 여타의 조건이나 요구 없이 자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으로 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을 고려하는 나

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인정의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괄적 인정의 형태로 상호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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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내 상호인정

1) E U 의 상호인정

가 ) 상호인정의 배경

EU 회원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국경의 개념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마다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문체계와 자격을 얻

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과정들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EU 국가 내

에서 취업 시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자격을 요구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을 동일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고,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심했다.

따라서 EU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이

용할 수 있도록 학위와 교육훈련을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 ) 상호인정의 원칙

EU에서 상호인정의 형태는 크게 학위인정과 직업 자격의 인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인정은 학생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학위를 기초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학위를 인정받거나 교정교육이나 국가교육 없이 다음 단계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에 관여하는 것이 NARIC 네

트워크와 SOCRAT ES 프로그램이다.

NARIC (Netw ork of National A cademic Recognit ion Inform ation Center s )

의 목적은 EU와 EEA 2) (European Economic Area ) 회원국가들에서 수업기

간과 학위의 학문적 인정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각국의 고등

교육협회 사이에 직원과 학생의 이동을 촉진하는 공동 프로그램의 일부이

다. NARIC 네트워크는 모든 EU와 EEA 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업기

간과 학위의 학문적 인정에 관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교사, 연구자들의 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

랜드,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

인,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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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AT E S 프로그램은 교육분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활동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실행되며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 중유럽과 동유럽의 몇몇 연합국가

로 확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ERA SMUS ), 학교교육

(COMENIUS ), 언어학습의 촉진(LINGUA ), 원격교육 (ODL ), 성인교육, 교육

체계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이라는 6가지 영역에서 유럽의 교육

적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SOCRA T ES 프로그램의 목적 중에서 상호인정과

관련된 것은 1) 연구수준을 높이고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 2) 학생들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이동을 촉진 3)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학생들간의 접

촉을 촉진 4) 교육에서 협력을 위해 학위, 수업기간, 다른 자격의 학문적 인

정을 촉진 5) EU 회원국들에서 교육정책결정자들 사이에 경험의 교환을 촉

진하고 교육체계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다. 고등교육과 학

교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SOCRAT ES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직업훈련을 위한 레오나르

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H ) 프로그램, YOUT H F OR EUROPE

Ⅲ와 같은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European Communit ies ,

1999a ).

직업적 자격 인정은 자기 나라에서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자격을 다른 EU

회원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적 자격인정에 관여하는 것이 유럽엔지니어링협회연맹 (F EANI : European

F ederat ion of N ation al En gineering A s sociat ion s )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

로그램이다.

FEANI는 1951년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자들이 유럽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FEANI를 설립하여 처음 7개국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27개 국가 가입

되어 있는 민간 자격협회이다. 그들은 국가수준의 기술직의 대표로서 정부

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다. F EANI는 기술분야의 문제와 교육을 다루는 많

은 다른 조직들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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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의 목적은 회원국가의 기술자 자격을 유럽과 세계가 상호인정하

도록 하고, 사회에서 기술자의 지위, 역할, 책임을 강조하고, 기술자의 직업

적 관심을 증진·보호하고 기술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FEANI는 직업자격의 상호인정으로 기술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기술자격 (EurIng )을 만들었다. FEANI 등록부(Register )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기술자 개인의 능력형성 (교육과 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

한다. 기술자는 승인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혹은 유럽기술자의

인증을 받은 후에 등록할 수 있다. EurIn g는 FEANI 행동규범을 따른다.

기술자 자격의 응시조건은 중등학력 취득 후 최소 7년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 기간 중 적어도 3년 동안은 대학이나 F EANI가 인정하는 기술학교

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2년은 직업경험을 쌓아야 하며, 2년의 중간과정 동

안에는 대학의 보충과정 혹은 승인된 기술협회에서 감독하는 기술훈련 혹은

예비기술직업경험을 가져야 한다. 직업경험의 기간은 1) 연구, 개발, 설계,

생산, 설비, 유지, 기술판매 같은 분야에서 기술과학의 적용이 요구되는 문

제 해결, 2) 기술 직원의 관리와 지도, 3) 기술임무의 재정, 경제, 법적 업무

의 경력 4) 기업/ 환경문제를 다룬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수준의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FEANI

의 EurIn g 자격을 얻기 전에 유럽감독위원회 (EM C)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등록된 기술자는 수학, 물리학, 컴퓨터를 응용한 공학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 상호인정의 절차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수의사, 약사, 건축사와 같이 EU 수준에

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직업에 대해서는 회원국에서 국가자격이 자동적

으로 인정되고 EU 회원국 어느 나라에서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얻

고자 하는 직업이 그 나라에서 규제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서 그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격상호인정의 일반체계는 면허적 직업 즉, 해당 회원국가에서 특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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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직업 (변호사, 회계사, 교사, 물리요법사 등)에 도 적용한다. 만

약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으려는 나라에서 규제를 받는 별도의 인정체계가 없다면 일반체계

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해당 직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인정을 받고

자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도록 소관 관청에 인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 요청해야 한다 (European Communities , 1999b ).

소관 관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이 자국에서 얻기 바라는 면허직업과 같은

지에 대한 심사와 신청자가 받은 훈련이 자국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내용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만일 얻고자 하는 직업이

동일하고 받은 훈련이 유사하다면, 소관 관청은 신청자의 자격을 그대로 인

정한다. 그러나 직업이나 훈련기간과 내용의 측면에서 심각한 차이가 난다

면, 추가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추가사항은 1년 이상 훈련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해당 회원국의 소관관청

은 직업경험에 대한 증거자료(1년에서 4년까지 다양)를 요구한다. 직업 혹은

훈련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가의 소관관청은 신

청자에게 적성검사나 적응기간을 갖도록 요구한다.

소관 관청은 4개월 안에 조사하여 그대로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조건을

부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신청이 거부

되거나 추가사항이 부과된다면, 소관 관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신청자는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인정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는 첫째, 자격인정을 신청하는 자의

직업이 본국에서는 규제되지 않지만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해당 회원국가

에서는 규제가 된다면, 해당 회원국가의 소관 관청은 2년의 해당 직업경험

에 대한 증거자료를 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신청

자가 제3국에서 자격을 얻었고,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회원국가에서 2

년∼3년 동안 직업활동을 하였다면, 그 자격을 다른 회원국가에서도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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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시사점

EU 각국은 서로간의 자격체계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국가간 인력 이

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구조건이나 한정 사항이

없이 자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EU 수준에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인정

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EU의 자격관리나 자격의 상호인정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격관련 해당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직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어 EU 지역내 어느 나라에서나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특별한

면허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소관관청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허직종

에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으로 이 면허직종도 일정한 단계

에 이르면 포괄적으로 상호인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자격제도의 정비,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의 준비, 자격의 인정협상을 국가가 아니라 관련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

로 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자격의 상호인정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상호인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

고 있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처럼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

도 인정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EU에서도 자격에 대한 포괄적 상호인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격의 해당 관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는 실제로 행하고 있고 아직 가능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으나 점차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2 ) A PE C 기술자의 상호인정

APEC 회원국내의 기술자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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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HRDW G : APEC Human Resource Dev elopm ent W orking Group )에

서 자격의 상호 인정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T h e In st itution of

En gineer s , Au stralia , 1997).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위원회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아래 기술사를 중

심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APE C 기술자 상호

인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심 있

는 회원국들은 APEC 기술자 제도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가 ) 사업의 추진 배경

1996년 1월 10일∼11일 마닐라에서 APE C HRD 장관 회의를 통하여 기술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간 교

역을 촉진하고 자유화하려는 APEC의 중요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더

구나 최근에 APEC 사업 자문 위원회(bu sin ess adv isory council)는 회원국

간에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 부족은 기술 서비스 부문의 교역에 중요한 장

벽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 학계 그리고 산업계 사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력교류는 기술자

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기술자 단체사이의 수평적 이동을 위한 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기술자 직업의 주요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7 ).

① 기술자란 인가 또는 인정된 과정의 정상적인 졸업자 또는 실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② 독립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는 국제적인 인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술자는 기술 분야 또는 관련 과학 분야

에서 공인된 고등교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실습 기간에 따라

서 이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③ 등록된 또는 면허를 받은 기술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술분야나

특정 실무영역, 특정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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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 목적

APEC 기술자에 대한 상호 인정의 목적은 기술자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 개개인들을 APEC 회원국 내에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 ion ,

1997 ).

① APE C 지역내에서 공학 기술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② 관심 있는 회원국 또는 기술 단체에 의하여 채택 가능한 협정을 준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③ 소비자들에게 기술자에 대한 질을 보증하고,

④ 지역내에서 기술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⑤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며,

⑥ 다른 지역이나 경제권에서의 상호 인정에 대한 발전과 연계를 추구하

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업은 기술자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

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국가 내에 APEC 등록위원회

(A PEC Register )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링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격 있는 기술자의 상호인정을 촉진하며, 각국에서 기술자 기관의 상

호 협력망을 계속적으로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인정된 기술자들은 인정 단체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어야 하

고, 가능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나 외국 단체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이다.

APEC 기술자의 국가간 상호인정과 관련한 기관의 임무, 역할에 대한 공

통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7 ).

·국가 기술자 단체의 회원 : 기술의 과학적, 윤리적 실천을 진보시키고 촉

진한다.

·등록 : 권한내에서 기술의 특별한 분야에서 일의 수행을 인정

·인가 및 인정 기구 : 졸업자들의 적절한 지식과 실제적 기능들의 질 보

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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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profession al dev elopm ent ): 최신의 지식과 기술로 판단 능력

을 높인다.

다 ) 관련 단체

회원국간 상호 인정에 관련한 주요 단체는 국가 기술자 단체이다. 기술자

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결정하는 실무 권한을 갖는 주요 단체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인가 받은 단체이다. 이러한 상호인정과 관련한 단체들

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술사 협회

등록된 또는 면허를 받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인

인가 또는 인정된 고등 교육 기관

실무 분야 전문가 관리기구

지방 자치 단체

라 ) 상호인정 체계

기술자 단체가 APEC 기술자와 실제적인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의 기술자

는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 회원국내 APEC 기술자의 실제적 동등성을 지탱해

주는 틀(substantial equivalence framework )과 상호 면제(mutual ex emption )

사이의 연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이동을 활발

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각국은 APEC 기술자의 등록부 (r egist er of APEC engin eer )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공인된 독립 단체를 설립하여야 하고,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공

인된 독립 단체에 의해서 APEC 기술자가 ① 인가 또는 인정된 기술자 프

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② 독립적인 실습을 위한 적격자로써 그들 자신의

국가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③ 졸업 후 총 7년의 실천적인 경험을 갖고 있

는지, ④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책임을 맡아 적어도 2년간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⑤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계속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를 나타내야 한다

APEC 기술자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기술사 자격을 가진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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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질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APEC 기술자 등록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

(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Hum an Resources Dev elopm ent

W orkin g Party , 1998).

공식 언어로 질 보증 요구 사항들과 과정들에 대한 발표(영어로 요약한

것을 포함해서)

정부 단체 또는 지정된 기술자 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준에 대한 기술

자 교육과정/ 학부/ 학과에 대한 연구 능력, 학습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일관된 평가의 실행

질관리 시스템의 개발

일련의 인가 또는 인정된 기술자 프로그램/ 기관/ 학부 그리고 인가의 준비

사항을 영문으로 주기적인 발표

평가의 결과가 고려된 학습 과정 제공자에 대한 보고

자체 수행 평가 시스템

각 감독위원회의 최우선 목적은 관련 국가의 기술자에 대한 APEC 기술

자 등록부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다. 각 국가 내에서 등록부 운영의 공인

을 모색하는 감독위원회는 그 국가 내에서 APEC 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들에게 이미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문을 준비해야 한다.

각 안내문은 발표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APEC 기술자 조정 위원회에 의

해 검토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만장 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합리적인 반대에

부딪치면 공인이 거절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자 회원 신청은 APEC 기

술자 협정에서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하며, APE C 기술자 조정 위원회에서

인정된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인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 ion . Human Resources

Dev elopm ent W orkin g Party , 1998).

기술 지식과 실천적 경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의 실질적인 동등성을 확

보하기 위한 기술사 수준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 기준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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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이 받은 교육, 훈련 그리고 경험의

실제적 동등성을 결정하는 능력 평가 과정에 대한 진술

후보자들에 대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별 기술사 과정 인가

시스템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기술자 수준

(ex perienced en gineer lev el)의 적절한 평가

전문 분야에 참여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특별한 기간의 경험

규정된 교육과 경험의 조건을 만족시킨 회원국의 엔지니어는 APEC

En gineer로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엔지니어는 실제적인 동등협약

(SEA : Sub st ant ial Equiv alen ce A greement ) 협정 아래 교육, 경험의 수준은

회원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A PEC내에서의 활동은 어느 정도 자유

화된다.

SEA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육성된 엔지니어가 상호인정을 하는 직업능

력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회원국에서 법률상의 자

격에 대한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SEA 체제 설정 후 상호

면제 인정(MEA : Mutu al Ex emption A greem ent )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APEC 회원국내에 MEA 체제의 도입은 SEA와 비교할 때 어려운 편에 속

하는 작업이다. MEA는 APEC En gineer가 실제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원국 사이에 오랜 절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 왜냐하면 SEA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술사회 또는 공학관련 학회

사이에 체결되는 것에 비하여 MEA협정은 정부차원에서 체결되기 때문이다.

APEC 기술자를 위해 실제적 동등성의 틀과 연계되어 전체적 또는 부분

적으로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면제 틀은 법적인 단체 또는 관계 당국

의 참여 및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제적인 동등성이 인정된 후 독립적인 실행권한이 인정되기 이전에 특정

기술과 관련한 문제, 특정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적, 법적 또는 직무수행의 문제들과 관련된 평가는 A PEC 기

술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형태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어졌을 때 이루어져

야 한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A PEC 기술자들은 정규 평가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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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많은 권한 중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국간에 합의

된 범위내의 적응 기간 동안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APEC

기술자 등록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임명된 기술자 단체는 그러한 적응 기간

의 결과를 정확히 조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PEC 기술자들은 등록된 기술자 단체에 의해서 부가된 요구 사항과 법

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회원국간에 협상이 필요하다.

마 ) 평가 과정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기술자에 대한 일련의 평가 과정

을 거쳐야 한다 (A sia Pacific Economic Cooperat ion . Hum an Resources

Dev elopm ent W orkin g Party , 1998).

후보자에 의한 자기 평가

시험 또는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검사

교육과정, 보고서, 논문 그리고 면접 과정을 이용하여 경험과 능력을 평가

학습 과정의 인가와 인정

감독자 또는 고용주 평가

조정 위원회 (coordin at in g committ ee)가 책임을 지는 국가 내에서 APEC

기술자의 등록부(Register of APEC engin eer s )에 대한 도입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각 공인된 감독위원회(m onitoring committ ee)에 의해서 적용되는 평

가 체제는, 6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다른 공인된 조절 위원회의 대표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때 총무는 연합 검열과 보고서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된 감독위원회는 이 계획에 부합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 공인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생길 경우 감독위원회는

총무에게 그러한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총무로부터 서

면으로 요청된 서류에 각 공인된 감독위원회는 다른 공인된 감독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검사하는 데 참여시키기 위하여 학계 인사 1인,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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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술계로부터 1인으로 구성된 2인을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총무는 추천된 세 명의 대표자 가운데 재검토 팀을 구성한다. 총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개개인중 누구도 재검토하려는 평가 시스템에 포함되

거나 관여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우월권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재검토 대상이 된 감독위원회는 총무에 의해서 구성된 재검토 팀의 조언

을 받을 수 있다. 상충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 총무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만일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

한다면, 재검토 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전에 모든 공인된 감독위원회의 공

식 대표자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재검토 대상이 된 감독위원회는 적어

도 6개월 전에 조사 실행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제공이 주어질 수 있다.

감독업무의 실시는 관련 인가시스템, 시험, 기술자 훈련 체제와 기술사 면

접을 포함한 평가 과정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각 감독업무의 실시

후 재검토 팀은 총무에게 보고서와 제언을 제출한다. 보고서의 복사본은 총

무를 통하여 각 공인된 감독위원회에 제공된다.

인정의 중지 또는 폐지에 대한 결의는 인정된 감독위원회 2/ 3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A PEC 기술자의 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인정받은 기술사의 위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불리한 의견이 제출되고 이것이 APEC 기술자 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수용

되었을 때, 이것에 이의가 있는 감독위원회는 원래 재검토 팀과는 구성원이

다른 항소 심사단 (appeal panel)에게 6개월 내에 개별적인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항소 심사단은 자체 심의 절차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항소 심사단

의 총 비용은 관련 감독위원회가 부담하고, 항소 권한은 1회에 한한다. 항소

결과는 모든 사항에 구속력을 갖는다.

바 ) 새로운 회원의 인정

회원 신청은 APEC 기술자 협정에 정해진 원리들에 따라야 하며, APE C

기술자 조정 위원회에서 규정된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A PEC

등록부를 유지·발전하기 위한 인정을 신청할 때,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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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진술은 준비하여 APEC 기술자 조정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이 진술은 이미 인정된 감독위원회의 수행 능력

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폭넓은 재검토가 이루어지

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PEC 기술자 조정 위원회의 결정은 만장 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공인된 어느 하나의 감독위원회의 반대표에 의해서도 공인이

거절될 수 있다.

사 ) 시사점

APEC의 경우 호주가 상호인정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민간단체인 호주공학회가 정부를 대신하여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에

서 기술사 자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회나 공학회 연합과 같은 민

간단체가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EU에서처럼 상호인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인정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격관련사항을 점차로 민간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A PEC은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해 실제적인 동등협약을 맺고

APEC내에서 기술자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

리고 점차로 상호면제인정의 체제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

로 이동하는 것도 실제적인 동등협약이 학회나 기술사회 사이에서 체결되는

반면 상호면제인정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인정

을 위해 제반사항을 민간단체에서 주관한다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호면제인정협약이 가능해진다.

3 ) N A F T A 내에서의 상호인정

1994년 NAF T A의 생성은 상호인정협정 (MRA s )을 원하는 직업의 전문직

업협회들에게 삼자간 이루어진 운영 단체(tr ilat eral w orking groups )의 설립

을 촉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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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였으나,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공인회계사 (Chart ered A ccountant s )는 미국공인회

계사(Chart ered Public A ccountant s )와 협정을 맺었고 , 캐나다의 공인된 일

반회계사협회 (Gen eral A ccountant s A s sociat ion )와 미국 국제자격위원회

(Int ernat ional Qu alification s Board)에서 자격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제학 분야의 상호인정 기준에 대한 협정은 1996년에 달성되었고,

치과학에 있어서 전문직업단체는 법률로 공동의 권고안이 입안되어 왔으나

아직 서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의학 분야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을 통해 상호협력에 대한 협정에 도달하였다.

NAFT A에서 기술 전문직은 상호인정 (MRA )을 받아들인 최초이자 유일한

전문직이다. 그 협정은 다음의 상호인정 기준에 기초한다(M allea , 1998).

첫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

거, 둘째, 인정절차는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함 셋

째, 서비스의 국제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만들지 말 것.

이 이외에도 외국인이 이들 나라에서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경험과 시험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멕시코에 있는 관련 전문가와 캐나다에 있는 면허기관의 전문가

에 의해 개정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만이 이 협정에 참여해 온

유일한 주이다.

가 ) 상호인정 협정

NAFT A 협정에 근거, 기술자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캐나다, 미국, 멕

시코의 엔지니어대표기관(REO: Representativ e En gineering Organization )이

검토하고, 95년에 상호인정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멕시코만 비준하였고,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캐나다에서

는 12개 주 중 9개 주만이 비준한 상태이다. 비록 이 협정이 국가수준에서

체결되었지만 주마다의 대응이 다른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

의 협정이 체결되었어도 상호인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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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임시자격

각 국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 이외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고 3년, 또는 특정 사업의 실시기간에 한하여 임시

자격(T emporary Licen se)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

과 같다.

① 인정된 공학계열 학과를 수료한 자

·최저 12년간의 엔지니어링 실무경험이 있을 것, 이중 최소한 8년간은 자

격을 취득한 이후일 것

·해당국의 법률 및 규제 등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

·해당국에서의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해당국의 고객,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준비할

것

② 인정되지 않은 학교를 수료한 자(주로 멕시코가 대상)

·최저 16년간의 엔지니어링 업무경험을 갖추고, 그 중 최소한 12년간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일 것

·받은 교육을 증명할 것

·해당국의 법률과 규제 등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

·해당국에서의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해당국의 고객,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준비할

것

다 ) 자격부여

임시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취득한 이후 3년째에 정식자격

(Regular Licen se)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인정받고자 하는 나라의

관련법률에 다른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 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라 )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

각국의 엔지니어대표기관 (REO)의 기능은 협정의 적용, 해석에 관한 의견

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 해결에 협력하고, 컨설팅을

한다.

- 64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사원단은

각국의 엔지니어대표기관 (REO)으로부터 지명된 기술자 3명으로 구성된다.

마 ) 외국 기술자에 대한 처리 사항

각 국에서 외국의 기술자에 대한 인정조건은 그 나라의 교육제도, 기술수

준 등에 따라 다르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 멕시코에 대해 16년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미국의 기술자에

에 대해서는 임시면허(temporary licen se)를 즉시 인정

·멕시코 : 기술공학인정위원회(ABET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 echnology )에서 인정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12년의 실무경

험을, ABET 이외의 대학졸업생은 16년의 실무경험을 요구

·미 국 : 주 (州) 기술사(PE : Profession al En gineer ) 자격취득을 전제로 인

정

바 ) 시사점

NAFT A의 경우,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 미국, 캐나다, 멕시

코- 의 기술수준에 따라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험 기관과 요구조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격의 상호인정을 이루는 하나의 형태로, 일괄

타결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자격의 기술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타

결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들에 차등을 둠으로써 이러

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다 .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제정

1) 세계무역기구 (W T O )

1995년 1월 W T O의 발족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분야에 관한 다각적인 방

안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S ) 이 체결되었다. GAT S는 우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의 투명성 및 점진적인 자유화를 규정하는 것으

로 여기에는 자유직업 서비스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규제의 투명성과 자유화는 서비스분야전반 (150종이상의 서비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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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회계사, 변호사와 함께 엔지니어도 있음)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협정 제6조제4항에는 전문직업 (회계사, 변호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자격심사, 기술표준이 서비스의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안 제시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각 국간에 조화가 되기 쉬운 회계사 분야를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회계사에 관한 자격의 상호인정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대해 1976년에 합의

하였고, 「전문직업 서비스에 관련한 사업단 (w orkin g party )」에서 회계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국간의 규율 및 가이드라인의 작성작업을 진행하였

다.

2 ) 경제협력개발기구 (OE CD )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규제제도를 전면

적으로 재검토하고, 선진국이 협조하여 규제완화에 착수하는 방법을 제안한

「규제개혁안」이 채택되었다.

내용은 통신·전력분야에서의 자유화에 맞도록 각종 제안을 하는 동시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의 전문적인 직업에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상호인정 제도를 검토하도록 제창하였다.

3 ) 국제표준화기구 (IS O )

국제적으로 인력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인력이 소지하는 있는 각종

자격증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이들 자격증들이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증기

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거 발행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능력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자격증을 발행해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제표준으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 (CA SCO)를

1970년에 설치하고 적합성평가 및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 및 가이드 제정 업

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CA SCO는 그 동안 상품 및 서비스분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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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화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1998년 CA SCO 총

회에서 개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표준화에 착수키로 결정하

고 자격인증에 관한 작업반을 신설하였다.

현재 CA SCO 자격인증 작업반은 자격발급 기관에 관한 일반요건 에 관

한 유럽표준 (EN 45013:1989)을 개정하여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진

행 중이다. 이 표준안이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확정되면 국제

표준 ISO 17024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이 발급 받은 자격

이 국제적으로 어디서나 통용될 경우, ISO 9000이나 ISO 14000처럼 이 표

준도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 국제건축가연합 (U IA )

UIA (Int ernat ional Union of A rchit ect s )는 우루과이라운드 (UR ) 결의를 받

아들여 1994년 6월 UIA 가맹지부의 대표들로 직능실무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미국건축협회와 중국건축학회를 합동사무국으로 GA T S에 대응하고 건축자

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건축설계의 국제적 실무에 대한 전문가의

최저기준을 작성하였다. 또한 가맹 단체로부터 동 기준안을 보내 1996년 5

월에 동의를 받았다.

건축가자격의 상호인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간, EU 각국, 호주

와 동남아시아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축실무상 최소 협정안」에서는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エンジニアリング振興協會,

日本機械工業連合會, 1997).

·학력 (교육) : 종합대학에서 소정연수 교육을 마칠 것, 교육은 독립기관에

의해 인가될 것.

·실무경험 : 응시 전에 먼저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실무시험 : 최저의 직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필기, 면접시험을 시행할 것.

·등록 및 면허 등 : 법령화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 받을 것.

·윤리요건 : 윤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보증할 것.

·생애교육 : 자격보유자의 의무로 할 것이며, 이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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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

5 ) 국제생산기술자회의 (S M E )

국제생산기술자회의 (SME : Society of M anufacturing En gineer s )는 생산

기술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1932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 국가에서 8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중

심으로 EU국가와 아시아국가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

제생산기술자협회(SME )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으로서 CMfgE/ CMfgT (Certified

Manufacturing Engineer/ Certified Manufacturing T echnologist )이 있다.

SME는 생산기술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1932년에 설립

된 단체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 나라에서 8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CMfgE/ CMfgT 자격은 각국의 기술자가 세계 각지에서 동일한 시험을 동시에

보고 동일한 표준에 의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합격자에게는 자격이

인정된다. 이 자격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자의 허가증이 되고, 국제화 사회

를 맞이하여 많은 특혜를 받는다(SME, 1998a, 1998b ).

3 . 우리 나라 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가 . 용접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현재까지 구조물의 용접분야에서는 해외규격 가운데 일본 공업규격과 미

국 단체규격이 우리 나라 규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점차 유럽국가

의 규격이 국내규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공산품 제조활동에도 지금까지와

는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용접관련 ISO 규격이

상당부분 KS 및 국내 단체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총체적 품질보증은 ISO 9000시리즈에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용접품질 요구에 관한 사항은 ISO 3834 (유럽통합규격 EN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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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철구조물 제작자는 유럽용접전문기

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동 규격이 1994년에 공포되

었고, 장래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같이 ISO 규격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근

에는 국내 도로교통표준시방서에 용접기술자 항이 신설되고 건설업분야의

공장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므로 국제 수준의 용접기술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주요국의 용접사 자격제도를 살펴보면서 대한용접학회와 유럽

용접연맹간의 상호인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주요국의 용접기술자 자격제도

가 ) 유럽의 용접기술자 자격제도

EU 내에서는 용접기술분야의 교육 및 훈련 관련 기준이 통합되어 운영되

고 있다. EU 각 회원국에서는 유럽용접연합(EWF : European W elding

F ederation )의 용접기술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용접연합- DVS guidelin e 1173/ 1177). 그리고 각종 용접 관련 법규

및 기타 단체 규정에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용접관련 제품의 생산성 및 품

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통합규격(EN )에서 정하는 교육과 직무는 다음

의 < 표 Ⅲ-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Ⅲ- 2> 유럽에서의 용접전문기술자와 용접사 구분

학 위 주교육 추가 교육 직무 교육

공학사
유럽용접전문기술자

(최소:446시간)
없 음

용접조성사 1급
(W elding Coordinator

Level 1)

공학관련 자격
유럽용접사

(최소:271시간)
없 음

용접조정사 2급
(W elding Coordinator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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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용접전문기술자 (European W eldin g En gineer )

와 유럽용접사 (European W elding T echn ologist )는 각기 요구되는 학위, 주

교육, 직무교육의 수준과 기간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ISO 3834에는 용접종사자를 용접사, 용접전문기술자, 비파괴 기술자로 하

고 있고, 용접전문기술자의 임무를 계약서 검토, 용접사 작업배치 및 감독,

용접재료 적용, 용접장비의 선택과 적용, 용접사 훈련, 용접시험 및 외관 검

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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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총체적 품질보증 ISO 9000 시리즈
↓

b . 용접부 품질보증에 관한 요구 용접·특수공정

↓
c . ISO 3834 내용 ISO 3834

↓

(1) 용접계약 설계 검토

(2) 하청

(3) 용접종사자

용접사 (ISO 9606)
용접전문기술자 (EN 719)

비파괴기술자 (ISO 9712)

(4) 기기 용접전문기술자의 자격과 임무

(5) 용접

(6) 용접재료

(7) 재료보관 및 열처리

(8) 검사 및 시험

(9) 보정

(10) 품질기록

d . 용접전문기술자 (EWE )의 자격·채용·임무

- 자격 : 유럽용접연합 (European Welding Federation )
01- 409- 02- 446시간 교육

- 채용 : EN 1090(Execution of Steel Structure)

- 임무 : 계약서 검토

계약서 검토

용접사 작업배치 및 감독

용접재료 적용

용접장비의 선택과 적용

관련부서 의견 조회

용접재료의 선택과 보관

용접사 훈련

용접시험 및 외관 검사

용접조건의 명시화

자료 : 과학기술부(1999). 용접기술고도화사업. 한국기계연구원.

[그림 Ⅲ- 2] EU의 용접품질관리 시스템과 용접전문기술자의 역할

- 71 -



나 ) 일본의 용접사 자격제도

(1) 용접 기술 인력

① 용접 기술자

용접기술자 자격 규정과 용접작업지도자 자격 규정은 일본용접협회 규정

(W ES 8103, 8107)에 따르고 있다. 다음 < 표 Ⅲ- 3>는 1, 2급 용접기술자의

취급업무의 범위, 지식·경험의 범위와 수험 자격 조건을 보여 준다.

<표 Ⅲ- 3> 일본용접협회 1, 2급 용접기술자의 자격 구분과 수검 자격

취급업무의 범위
요구되는

지식·경험의 범위
응시 자격 조건

1급

용접전반에 걸친
시공계획, 기술관
리, 시공기준의
결정 등

용접기술에 관한
충분한 기초 지식
과 시공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경험

①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②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경험 8년 이상
③ 공업고등전문학교, 이공계 단기대학

또는 이공계 이외의 대학 졸업의
경우 경험 5년 이상

④ 이공계대학 졸업의 경우 또는 단기
대학졸업자가 용접을 전공한 경우
경험 3년 이상

⑤ 대학졸업자가 용접을 전공한 경우
경험 1년 이상

2급

용접 및 관련작
업의 감독지도,
현장 관리, 시공
기록서의 작성
등

용접시공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용
접기술에 관한 필
요한 일반적 지식

① 경험 7년 이상
② 공업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경험 5년

이상
③ 공업고등전문학교,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공계 이외의 대학 졸업의
경우 경험 3년 이상

④ 이공계대학 졸업의 경우 또는 전문
대학졸업자가 용접을 전공한 경우
경험 2년 이상

자료 : 과학기술부(1999). 용접기술고도화사업. 한국기계연구원.

② 용접작업지도자

용접구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 계획과 용접 시공 및 관

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용접기술자, 용접작업자와 함께 용접 작업을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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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접작업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용접협회에서 신설한

사항으로 일본용접협회 1, 2급 용접기술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일본공업규

격 (JIS ) 또는 일본용접협회의 용접기능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2) 용접 기능 인력

용접기능사 자격규정은 일본공업규격 JIS , 일본용접협회규격 W ES , 일본

국유철도규격 JRS의 규정에 따라 일본용접협회의 용접기술검정위원회에서

시행된다. 자격검정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 4>와 같다.

<표 Ⅲ- 4> 일본 용접기능자의 자격 검정의 종류

국가 자 격 시 험 분 야

일본

JIS Z 3801

JIS Z 3811

JIS Z 3821

JIS Z 3831

JIS Z 3841

JIS Z 3881

JIS Z 389
WE S 8101
WE S 8104
WE S 8102
JRS 95000- 4A - 13 AR5

JRS 11000- 2A - 15 AR6Z

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 기준

알루미늄 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스텐레스강 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플라스틱 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반자동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가스압접기술검정에 과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납땜 기술 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필렛 용접기능 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티타니움용접기술 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용접공 기능검정기준 - 석유공업관계
강철도교 아크 용접공 자격검정에 관한 기능시험방법
용접기술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한국
KS B 0885
KS B 0886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알루미늄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
정기준

자료 : 과학기술부(1999). 용접기술고도화사업. 한국기계연구원.

2 ) 국제규격의 국내 수용

ISO 9000 시리즈를 용접시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ISO 3834 (EN729)가

제정되었다. ISO 3834는 원래 유럽규격으로 제정된 것 (EN729)으로 지역 규

격이 국제규격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유럽통합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ISO

와 같은 국제규격은 널리 통용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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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선급규격, 일본공업규격 및 미국의 단체규격

등의 용접기술이 구조물제작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럽규격이

완비되면서 유럽규격(EN )이 유럽 각국의 규격으로 우선 채택되고 있다. 또

한 ISO규격들이 유럽각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강도로 우

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용접 국가기술자격의 기술수준과 검정방법의 개선이 필

요하다.

강구조물 제작과 관련하여 EN 1090이 독일공업규격 DIN 18800을 근간으

로 제정 중에 있다. 그런데 EN 1090의 내용 중에는 용접기술자(W elding

coordin ator )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즉 용접구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

를 위하여 용접기술자의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EN 1090 역시 ISO규격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도 플랜트 수출 시에는 용

접기술자에 의하여 용접부의 품질이 관리되고 보증되는 품질관리체계가 요

구되어 진다. 즉 용접기술자의 채용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

망된다.

가 ) 상호인정 추진

대한용접학회 (KW S : Korea W eldin g Society )에서는 ISO 및 EN (유럽규

격)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유럽용접연합 자격과의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

으며, 이 중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은 이미 상호 인정실시 되고 있다. 1997년

대한용접학회에서는 검정위원회와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교육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종 용접기술인력 교육 및 검정규정을 제정하

였다.

한국기계연구원3)에서는 독일의 용접전문기술자 교육내용 및 체제가 국내

현장 용접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용접관련 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에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한국과 독일 정부가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독

일의 용접전문기술자 교육 및 자격발급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용접연구소

(SLV - Duisburg )의 후원 하에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독일용접협회 (DV S )

3) 현재 용접기술자 교육은 대전산업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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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그리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대한용접학회 자격규정(독일

및 유럽규정과 동일)에 따라 용접전문기술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6년∼1991년도까지는 독일 용접연구소(SLV )와 공동으로 매년 1회 동

일한 사업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하고 독일용접전문기술자자격(SFI:

143)을 발급한 바 있다. 동 자격은 또한 일본용접협회의 용접기술사 (SW E :

Senior W eldin g Engin eer )자격과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인정 되었다. 1992년

부터 현재까지도 매년 1명∼2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참가시켜 왔다.

1992년에는 대한용접학회에서 유럽용접연합에 용접전문기술자 자격 상호인

정을 신청하여 1998년에 자격인정이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는 EU의 규격통합으로 유럽용접전문기술자 (EW E : European

W elding Engin eer )자격이 신설되어 독일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이 폐지되면서

독일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의 발급을 종료하는 한편, 대한용접학회에서는

EU 통합규격과 동등한 내용의 용접전문기술자 자격규정을 제정하였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교육을 담

당하고 대한용접학회에서는 자격 검정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용접기술자

(KW E ) 자격을 부여하였다. 대한용접학회 및 유럽용접연합 규정에 따른 교

육내용은 독일용접협회 규정의 내용과 유사하고, 교육시간은 80시간이 증가

된 480시간이다. 이미 독일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73

명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유럽용접기술사 자격으로 갱신되었다.

1998년부터는 용접기술자 2급(KW S ), 용접교사(KWIT : Korean W elding

In structor ), 용접검사자(KWI: Korean W elding In spector ) 교육이 진행되었거

나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동 교육기간 중에는 모두 독일 및 영국용접 훈련기

관의 강사들을 활용하고, 동시에 독일 및 영국검정기관의 시험관들을 자격검

정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유럽용접연합 자격증 발급을 가능케 하였다.

유럽용접연합 자격은 곧 ISO 자격과 일치되기 때문에 대한용접학회 자격

의 국제 공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년∼2년 후에 그 동안

의 검정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용접연합에 자격 인정을 위한 감사를 요청하

여,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접분야의 타 자격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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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연합에 의한 자격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용접자

격의 상호인정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Ⅲ- 3]과 같다.

대 한 용 접 학 회

용접전문기술자
자 격 결 정

한국기계연구원

용접전문기술자
교 육

독일용접

연 구 소

(교육기

술,강사

등 지원)

선진국수준의

교육품질유지

내부강사 :12명
외부강사 :35명

- 교재의 지속적개정
- 고품위교육기자

재 및 시설 확보
- 대상업체 홍보
- 대정부 협력
(고용보험에의한
전직 훈련화 등)

유럽용접

연맹

(EW E )

선진국수준의

자격품질유지

EWF와 자격
상호인정 유지
Quality Manual
유지

- 수험자격
- 시험방법
- 자격증 유지

관리 등

상호
자격

인정
협약
체결

협력

협약
체결

자격의 국제 공인화
용접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활

용추진
자격의 국제활용 추진
교육 및 자격 규정의 규격화 등

용접전문기술자의 교육 및
검정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용접

애로 기술 지도

용접기술 하부구조 구축에 기여

자료 : 과학기술부(1999). 용접기술고도화사업. 한국기계연구원.

[그림 Ⅲ- 3] 용접사의 상호인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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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술자 1급(KW T : Korea W elding T echnologist )) 및 2급 (KW S :

Korea W elding Specialist ), 용접검사자, 용접교사 (가스용접, 수동아크용접,

MIG/ MA G용접, T IG용접), 용접지도자 (KWP: Korean Welding Practitioner ),

그리고 용접사 (KW : Korean W elder , 가스용접, 수동아크용접, MIG/ MA G 용

접, T IG 용접)의 교육 및 검정규정이 1998년도 초에 제정되었다.

용접전문기술자, 용접기술자 1급 및 2급의 자격은 ISO14731 및 EN719에 규정

되어 있는 용접기술사(Welding Engineer ), 용접기술자(Welding T echnologist )와

용접전문가 자격(Welding Specialist )의 교육 및 검정규정이 동일하다. 또한 용

접검사자 (KW I) 교육 및 검정규정은 유럽용접연합의 용접검사자 (EW I:

European W eldin g In spector ) 자격규정과 동일 두 자격 모두 4등급 (Lev el

1, 2, 3, 4)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접교사의 교육 및 검정규정은 독일용접협회 (DVS )의 용접교사의 교육

및 검정규정과 동일하다. 용접교사의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용접기

능사 자격 (EN287)의 관용접사 (Pipe W elder )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용접교사 자격에는 가스, 수동아크, MIG/ MA G, T IG 용접교사 자격이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은 상이하나, 시험규정은 동일하다.

용접지도자 자격은 유럽용접연합의 용접지도자(EW P )자격과 동일하다. 기

능사 자격 취득 후 용접지도자 교육 및 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용접지도

자는 용접현장에서 용접교사와 마찬가지로 직장 및 반장 역할을 할 수 있

다. 용접사 자격 (KW )은 EN287 및 ISO9606에 의한 자격과 동일하다.

나 ) 용접자격 규정의 운영

각종 용접기술인력 교육규정에는 교육 참가자격,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

기관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시험규정에는 시험위원회 구성 및 기

능, 시험허가, 시험의 진행, 평가, 재시험, 자격증, 합의 등에 관한 사항이 규

정되어 있다. 또한 용접기술자 검정위원회, 시험위원회, 교육위원회의 규정

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한용접학회 검증위원회는

교육, 시험 등 용접기술인력 양성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지

침서(Qu ality M anu al)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동 지침서는 관련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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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용접학회는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은 교육부문을, 대

한용접학회는 자격시험부문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품질을 최고 수

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대한용접학회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므로 동일한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수준

의 교육이 실시된다. 대한용접학회는 수시로 교육기관을 감사하여 교육시설,

투입강사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 관리지침서에는 교육행정관리, 서류관리, 비밀유지, 이의신청,

자격증 발급, 시험관 지정, 시험문제 처리, 교육기관 평가 등 교육품질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선진국 수준

의 교육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특수 용접교육도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유명 용접훈련기관의 교육과

정을 도입하여 외국자격 발급 및 국내자격 인정 등을 통해 자격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영국의 영국용접연구소 (T W I)와는 용접검사자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T W I시험관이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미국용접학회 (AW S )의 미국용접검사자

(CW I) 교육 및 검정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3 ) 시험 및 자격인정

대한용접학회의 규정은 한국에서의 용접전문기술자 시험 및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대한용접학회의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인

정 규정 제Ⅰ장에 따르고 있다. 시험은 대한용접학회의 검인정위원회에서

시행하고, 한국용접전문기술자 교육과정은 대한용접학회에서 검증 받아야

한다.

가 ) 시험위원회 (B o ard of E x am in e r )

시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용접학회에서 임명한다.

① 시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대한 용접학회를 대표하고 교육수행 기관과 무관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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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주 강사들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전문가들

② 시험위원회의 기능

·시험조직

·시험문제 출제 (필기, 구두)

·합격선 조정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대리인 그리고 최소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 시험허가

한국용접전문기술자 자격시험을 위한 허가조건은 다음 두 항을 모두 만족

하여야 허가된다.

·한국정부 인정 4년제 공과대학 졸업, 혹은 공업전문대학 졸업 후 5년 이

상의 지도적인 현장 경력, 한국정부 인정 용접기사 자격

·동 규정 1장에 따른 교육과정 참가

다 ) 시험 진행

시험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접전문기술자의 여러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다음 각 과목에서 필기 및 구두시험이 실시되고, 기초이론 시험은 단지 다

음의 a ), b ), c ) 과목에서 필기 시험만이 행해진다.

① 용접법과 장비

② 재료 및 용접시의 재료

③ 강도와 설계

④ 시공과 응용기술

(1) 필기시험

시험위원회는 비공개리에 전과목에 걸쳐 선택형 문제를 출제한다. 필기시

험에 부여된 시간은 기초이론에 최소 2시간, 본 이론의 각 과목당 최소 2시

간 둥, 총 10시간이다.

기초이론의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본 이론 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본 이론 시험에서 3과목 이상 불합격하면 필기시험 전체에서 불합격한 것으

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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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두시험

4개 과목을 포함하는 총 구두시험 시간은 수검자당 최소 1시간이다.

라 ) 평가

필기 및 구두시험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구두

시험의 비중은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0%에서 60%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시험시작 전에 공개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검자는 과목당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각 과목의 합격은 3년간 유효하다. 기초 이론과 본 이론 전과목은 시험은

과정의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마 ) 재시험

수검자의 평균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전 과목의 구두 및 필기시험

을 재응시 해야 한다. 어느 한 과목에서 불합격된 경우는 해당과목에서만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은 최초 시험으로부터 1개월∼15개월 이내에 실

시하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 두 번째 시험일로부터 1개월∼15개월 이내

에 또 한번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바 ) 한국용접전문기술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수검자는 대한용접학회 용접전문기술자 자격증을 수여 받

는다. 시험점수는 표시되지 않으며 시험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되었다고

느끼는 수검자는 대한용접학회에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대한용접학회는 자격의 질관리를 위해 교육과 검정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기관은 교육

을, 용접학회는 시험만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

로 유지하는 동시에 자격의 질관리하고 있다.

나 . 항공정비 종사자 자격의 상호인정

1) 항공정비 종사자 자격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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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첨단기술의 복합체이며 현대에 들어와 빠른 운송수단으로서 그

규모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는 직접적으로 막

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격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항공기는 자국 내

에서만 이동하는 여타 운송수단과 달리 국가간을 이동하므로 항공분야 종사

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사항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항공종사자에 대한 국제 표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 O : Inter -

nation al Civil Av iat ion Organizat ion )에서 관할하고 있다. ICA O는 1944년

12월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 (일명 시카고조약)에 따라 1947년 4월에 발족

된 국제민간기구로서 UN의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우리 나라는 1953년 12

월에 가입하였다. 설립 목적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

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주요 사업

은 항공기·비행장·항공로 통제관 등에 대한 세계적 표준 마련, 국제민간

항공법의 통일 및 법제화, 국제민간항공의 운임 설정 및 부정기항공기 운항

조정 등과 함께 항공분야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권고사항을 <표 Ⅲ- 5> 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ICA O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면허증도 발

급하지 않는다. 면허증은 ICA O의 회원 국가들이 부속서 제1부에서 제시하

는 항공종사자 면허에 관한 기준과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이를 관

행적으로 ICA O면허증이라 칭한다. 따라서 ICA O에 의하여 발급되는 단일한

국제 면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각 회원국들은 그들 자체적으로 부속서

제1부에 준하는 자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양국 또는 다국간의

협약에 의하여 다른 협약국가에서 발급한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 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모든 회원국에서 발급한 항공종

사자 면허를 세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면허증은 국제민간항

공협약의 부속서 제1부 (항공종사자 면허)의 ICA O 면허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어야 하고, 발급되거나 인정된 면허가 각국에 등록된 항공기

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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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부의 항공정비사의 면허발행 요건

면허발행
요 건

내 용

연 령 18세 이상이어야 함

지 식

·면허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갖출 것
·주어진 권한에 해당되는 다음 중 어느 것의 조립, 기능, 검사,

Servicing , 정비 및 구조원리
·항공기전반, 항공기체항공기, 동력장치 및 그의 Accessories , 항

공기 계통 및 그의 구성품, 항공기 계기, 항공기 전자

경 험

항공기 또는 그의 구성품의 검사, Servicing 및 정비에 대하여
다음의 경험을 가질 것

1) Maintenance Release (Cert ificate of Safety for Flight ) 의 서
명에 대한 권한을 가진 면장의 발행에 대하여는 최소 :
3년 또는, 2년 단, 실무경험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면장에 명시된 항공기체, 동력장치, 항공기 계통 및 구성품과
면장에 명시된 항공기 전자계통 및 구성품과 같이 제한된 권
한을 가진 상황의 발행에 대하여는 1)에서 필요로 하는 동등
한 자격 수준에 달할 수 있는 기간 : 2년 이상, 인정된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실무경험수준과 동등하게 되는 데 필
요하다고 국가가 정한 기간

숙련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자료 : 김맹선 편역(1989).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동화기술.

만일 면허가 발급 국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항공기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

을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필히 해당 국가로부터 면허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부에서는 면

허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따라서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

준은 다양하다. 그것은 면허의 취득요건 수준과 각국의 상황에 달려 있다.

즉, 항공분야 기술자격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부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자격의 검정과 발급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검정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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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국별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항공협약

부속서는 각국에 대한 의무조항이 아닌 국제표준으로서의 권고사항임으로

각국에서는 부속서에 준하여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자격의 형태, 규격, 기술인력의 기술수준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준하여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ICA O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비행기의 수리 및 정비에서도 각 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국적의 항공기가 외국에 있을 경우라도 해당국의 정

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준에 따라 수리 및 정비를 해야 한

다.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소지자가 항공기의 수리 및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자격소지자를 취항하는 모든 국가에 파견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항공 정비종사자들

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을 국내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국내 자격과 동

일하게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격의 인정은

각국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정할 만한 자격소지자가

없을 경우 국내의 자격소지자를 파견하여 수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은 미 연방 항공국

(F AA : F ederal Aviat ion A dministr at ion ) 자격으로 미국 국적의 민간항공기

(여객기, 헬리콥터, 자가용 비행기 등) 정비에 종사하는 정비사는 한정된 범

위에서 항공기를 정비한 후 항공기의 사용가능 상태를 보증하기 위해 반드

시 미 연방 항공국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 국적

의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공을 비행하는 민간항공기나 또는 정비를

위해 미국 내에 착륙하는 모든 민간항공기는 미 연방 항공국의 규제를 받

아야 한다 . 그러므로 외국항공사는 물론 국내 민간 항공사에도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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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항공분야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의 내용 비교

항공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앞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

은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과의 상호인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때 무

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자격종목간 직무의 유사성이다. 현재 항

공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는 크게 정비분야와 제조, 개발 및 설계로 나

눌 수 있다. 정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에는 기능장과 기능사 등급의 자격이

있고, 제조 , 개발 및 설계관련에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급의 자격이

있다.

항공법상의 항공정비종사자에는 항공정비사와 항공공장정비사 2가지 종류

가 있다. 이들 자격 중 항공정비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항공정비 기능장

및 항공정비 관련 기능사 등급 자격의 검정과목 및 방법은 < 표 Ⅲ- 6> 에서

와 같이 매우 유사하다. 단지 항공법상의 국가자격이 국가기술자격보다 검

정과목에서 항공법규가 추가되어 있고, 실기검정의 내용에서 국가기술자격

보다 구체와 되어 있다. 그러나 응시자격조건과 자격의 종류 및 등급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항공법상의 국가자격에는 항공정비사 단일

종목으로 등급의 구분이 없는 비해 국가기술자격에서는 기능장과 기능사 등

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기능사의 경우에는 정비분야에 따라 자격종목

이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4개의 자격종

목의 세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의 항공분야 자격은 항공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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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항공분야 국가자격 (항공정비사)과 국가기술자격의 비교

내 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자격 및 등급
항공정비사

(등급 없음 )

기 능 장 : 항공정비기능장

기 능 사 :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

비, 항공전자정비 , 항공기체정비

관계법령 항공법 국가기술자격법

취득요건

·3년 이상 항공기 정비 경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기

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2년 이

상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 또는 이수 전 1년 이상의

정비 경험

·이공계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

한자로 6개월 이상의 항공정비

경험 및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

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에 관

한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자

1. 기능장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대학 기능

장 과정이수

·산업기사 + 경력 6년

·11년 경력

·기능사 + 8년 경력

2.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검정방법 학과시험 및 필기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검정과목

1. 학과시험

항공법규 , 항공역학 , 항공발동기 ,

항공장비

2. 실기시험

·기체동력장치 기타 장비품의 취

급, 정비, 검사방법

·항공기 탑재중량의 배분과 중심

위치 계산

·당해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

술

1. 필기시험

·항공정비기능장 : 항공역학, 항공기

체, 항공장비, 항공기관, 공업경영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비행원리, 항

공기정비 , 항공기관

·항공장비정비기능사 : 비행원리, 항

공기정비 , 항공장비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항공전자장치 ,
전기이론 , 전자공학 , 전자측정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비행원리, 항

공기정비 , 항공기체

2. 실기시험

·기능장 : 항공정비실무 (필답형)

·기능사 : 해당분야 정비작업 (작업형

단 , 항공기관기능사는 복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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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항공분야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항공분야의 국가자격은 우선 ICA O 규정과 외국의 항공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와 항공종사자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국

가간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항공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법상의 국가자격과의 상호인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현재 항공법상의 국가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인정은 항공정비사자격에

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인정 정도는 국가기술자격의 항공분야 자

격취득자 중 항공정비사 자격의 응시조건에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학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뿐이며, 실제 정비관련 자격인 기능사 자격은 경

력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

공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정비기능장 및 산업기사는 자격의 등급과 경력에

따라 일부 학과시험을 면제받는다.

항공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항공법규 외의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며, 항공기

사 또는 항공기능장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 외의 학과시험을 면제받는

다. 항공산업기사는 자격 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 외의 학과시험을 면제받는다. 그러므로 항

공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비분야의 기능사 자격은 항공분야 군복무 및

항공분야 (운송분야 제외)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1차적 자격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공분야 중 제조분야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항공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도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군복무를 통해 경험을 쌓

아 그것이 인정된다 하여도 현재의 3년이 안되는 복무기간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에 응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항공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술자격

의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이 항공분야 군복무

나 관련 분야 취업의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였음을 인정받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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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를 항공법상의 국가자격의 직무범위 및 수준 그

리고 자격체제(등급, 응시자격 등)에 상응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 경우 자격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할 필

요하다.

항공정비종사자의 국가간 상호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세계 각국에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인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들

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항공관련 자격의 경

우는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이 2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 사

이의 상호인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가간의 상호인정에

앞서 우선은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두 자격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호인정의 궁극적 방향인 자격의 일괄적 상호인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괄적 상호인정이란 어떤 추가적인 조건 없이 상대국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격의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통합적 관점에서 유사자격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 . 건설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1) 인정기술자제도

우루과이라운드(UR )의 타결과 이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W T O)가 출범하면

서 우리 나라 건설시장의 개방이 가시화 되었다. 건설업의 개방은 외국건설

업체의 우리 나라 진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우리 나라 건

설업이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정 제품만의 이동이 아니라 건설규모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인력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W T O 협정에

의거 학력, 경력으로 건설기술자를 인정하는 나라의 건설기술자를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기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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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외국 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건설 기술자

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에

포함시킨 것이 인정기술자제도 이다.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3조」에서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자가 아닌 일정한 학력을 소지한 자도 기술인

력 및 필수기술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35조의 2항」에 의거 학력과 경력에 의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아 설계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상 문제

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관련 학과의 범위 및 건설관련 이외 학과 졸업자

의 인정, 경력인정,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 이해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2 )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현황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함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이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4등급으

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표 Ⅲ- 7> 과 같이 자격, 학

력, 경력에 의해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Ⅲ- 7>에서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

다. 또한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때 해

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

한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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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7>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 술
등 급

자 격
학력 (건설기술관련

학과) 및 경력
경 력 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

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
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

행한 자

자료 : 건설관리법시행령(1999).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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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표 Ⅲ- 7> 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건설분야 기술자로 인정받은 외국기술자의 현황은 < 표

Ⅲ- 8> 과 같다.

<표 Ⅲ- 8> 외국인 건설분야 기술자의 인정 현황

(단위 : 명)

등급 합계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기타
합계 812 367 4 82 90 133 112 12 12
특급 175 126 1 19 3 0 15 9 2
고급 33 23 0 3 2 0 4 0 1
중급 27 20 0 2 0 0 1 2 2
초급 32 26 0 3 0 0 0 1 2
기타 545 172 3 55 85 133 92 0 5

자료 : 건설교통부(1999). 내부자료.

그러나 외국 기술자의 경우 각 나라마다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이든 우

리와 같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취득 여부를 고려

하지 않고 학력과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술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건설기술자가 미국, 일본 등의 외

국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

3 ) 외국기술자에 대한 심사절차 및 방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

료 번역문 1부를 제출케 하고 있다. 이때 해외공관장 확인이란 자격증을 발

행한 각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한다.

또한 외국기술자의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자격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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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업체의 장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스스로의 신고에 의

하여 발주청에서 기술능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사업 관련시장에 참여시 이들의 경력관리는 국내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

해 건설기술인협회에 다음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확인을 해주고 있다.

·건설기술자 신고서

·졸업증명서 (번역공증) : 국내의 기술등급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술등급을

해당국가의 주재관 또는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

첨부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소속업체의 대표자 확인 첨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체류자격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

리사무소 발행)

이상의 서류에 근거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등급 인정기준은 국내기술자

의 등급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특·고·중·초급기술자로 분류하고 있다.

라 . 면담 및 설문조사

1) 면담조사결과

면담조사는 사전에 문헌 조사를 통해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

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조사한 뒤, 각 분야별 산업체, 학계 등의

전문가와 전화면담 및 방문면담을 통해 해당분야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여부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면담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거나 현재 일부 상호인정이 실시되고

있는 항공, 용접, 건설, 전파 및 통신, 해기사 분야와 이민시 자격취득 여부

가 고려되고 있는 요리, 자동차 정비, 보석감정 분야 등을 위주로 하였다.

항공, 용접, 건설분야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므

로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전파 및 통신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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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 (IT U )에서 무선통신운용 분야의 종사자는 일정의 자격

자가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각 국가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

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 U )에서 직접 자격을 관리하

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무선통신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자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분야의 전파 및 통신관련 자격의 경우 이미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

성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 전문가들과 협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나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해상선박의 경우 국제해사기구 (IM O)의 선원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 CW )에 비준한 나라들은 각국의 법률

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간 자격을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있다. 파나

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우리 나라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전파법시행령 제 61조」무선종사자의 특기 사항에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운항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

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외국정부에서 교부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조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전파규칙 (RR )에 의

한 외국정부의 증명서별 해당 국내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나 ) 컴퓨터관련 자격

국제적으로 국가간에 상호인정 되고 있는 자격은 없으나 컴퓨터 관련 제

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사 제품의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인증해 주

고 있다. 즉 Microsoft , SUN Microsy st em s , IBM 등의 회사에서 자사 제품

(H/ W , S/ W 등)의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취득한 자격은 국가간 상호인정의 형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련 업체사이

에 통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 ) 해기사 자격

해기사 자격의 경우에는 외국 선박에 승선할 경우 국내 자격을 선박국적

이 있는 해당국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라이베리아, 파나마, 온두라스 등의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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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기사 자격증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하고 있어 외국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

라는 외국의 해기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

직원법」에 의해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 요리관련 자격

요리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외국 이민 시에 이민점수에 반영될

뿐 면허성이 없어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요리관련 자격은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법과 같은 각국의 자국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

에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단지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은 한국요리분야에서

국내 자격취득자를 선호하고 있다.

라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국내에서 자동차정비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에는 국내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국가 또는 주 (州)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 주 도

있다. 다만 자동차정비 자격은 이민 시 이민 점수에 반영되고 해당국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는 정도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국내의 자동차정비 기술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을 요구하기도 하여 관련학원에서는 수료증을 영문으로 발

행하고 공증을 받아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에서는 외국 취업이나 이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마 ) 보석감정관련 자격

미국보석협회 (GIA )나 영국보석협회(GA )가 주관하는 보사감정사자격 시험

에 합격하면 세계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보석감정자격이 국제 공인자격은 아니다. 또한 이들 자격을 취득했

을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보석감정기능사 자격시험응시에 전혀 혜택이 없으

며, 보석감정기능사 자격취득자라 하더라도 GIA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역시 전혀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GIA와 GA의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다른 자격보다 보석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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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감정결과가 품질을 보증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경우 품질보증은 공업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면담 결과 국내의 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간 상호협정에 의해 상호

인정이 실시되는 자격은 없다. 단지 관련 단체 및 기구가 중심이 되어 직무

및 기술의 표준이 이루어진 일부 분야에서 국가간에 부분적으로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이 앞선 선진국에서 발행되는 자격이 세계적으로 통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 용접, 해양 분야이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어떤 특정 제품의 사용이 일반화된 경우 이를 제조하

는 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중심으로 발급하는

자격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2 ) 설문조사 결과

각 분야의 기술사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우선 기술사들이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동향에 대해

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표 Ⅲ- 9>와 같았다. 표에

따르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174명 (68.2% )으

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명(23.5% )이었으며,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은 21명 (8.3% )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기술자

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동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9> 국가간 상호인정 동향에 대한 인지 여부

구 분 빈 도 (%)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는 모름

전혀 모름

60(23.5)
174(68.2)

21( 8.3)
합 계 2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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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답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Ⅲ-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

는 응답이 66명 (25.9% ), 필요하다는 응답이 150명(58.8% )으로 나타나 전체의

84.7%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 10>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66(25.9)
150(58.8)
36(14.1)

-
3( 1.2)

합 계 255(100.0)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였다. < 표 Ⅲ- 11> 과 같이 개인이 외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민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 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 외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국내로 영입

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의 순이었다.

<표 Ⅲ- 11> 상호인정의 긍정적 효과

구 분 빈 도 (중복응답)

개인이 외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민시 많은 도움이 된다

외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국내로 영입할 수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외국 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 타

153
72
87

14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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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질

문에서는 <표 Ⅲ-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선진국 기술자의 영입

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취득자의 활동범위가 축소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111명 (43.5% )이었고, 다음으로 저임금의 후진국 기술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취득자의 활동범위가 축소된다는 의견이 81명 (31.8% )으로 나타났

다. 이 밖에도 39명(15.3% )의 응답자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Ⅲ- 12> 상호인정의 부정적 효과

구 분 빈 도 (%)
선진국 기술자의 영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취득자의

활동범위 축소
저임금의 후진국 기술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

취득자의 활동범위 축소
해당국의 자국기술인력 채용이 가능함으로써 해외

취업기회 축소
기 타
예상되는 문제 없음

111(43.5)

81(31.8)

9(3.5)

15(5.9)
39(15.3)

합 계 255(100.0)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가

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Ⅲ- 13>과 같았다. 표에 따르면 전문성 및 신뢰성과 관련하여 자격관리

기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162명 (63.5% )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자격시험 검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2명

(16.5% ), 자격종목 및 등급 등의 자격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4

명 (9.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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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3>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사항

구 분 빈 도 (%)
자격관리기관(전문성 및 신뢰성)
응시자격
자격시험 검정방법
자격체계(종목 및 등급)
기 타

162(63.5)
18( 7.1)
42(16.5)
24( 9.4)
9( 3.5)

합 계 255(100.0)

자신의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의 특정 기술자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표 Ⅲ-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특정 자격을

요구받은 사람은 21명(8.2% )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외국의 특

정 기술자격을 요구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자격을 요구받았다

고 응답한 경우 그 자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기술사

P .E .(Profes sion al En gineer ), 미항공국 (F AA ) 정비사 자격, 용접, 항공관련

정보통신 등의 자격으로 나타났다.

<표 Ⅲ- 14> 업무상 요구받은 외국 자격의 유무

구 분 빈 도 (%)

있 다

없 다

21( 8.2)

234(91.8)

합 계 255(100.0)

국내에서 외국자격 소지자보다 외국자격 소지자보다 대우,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 Ⅲ- 15> 와 같이 응답자

의 대다수인 231명(90.6)은 불이익을 받을 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24명

(9.4% )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이 국내기술에 대한 외국의 불신이나 과소평가 때문이라고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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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5> 외국자격 소지자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 유무

구 분 빈 도 (%)

있 다

없 다

24( 9.4)

231(90.6)

합 계 255(100.0)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

직하냐는 질문에 <표 Ⅲ- 16> 과 같이 관련전문단체 (학회, 협회 등)가 가장

많은 108명(42.4% )이었고, 다음으로 정부가 99명 (38.8% ), 기술자격 검정기관

이 39명 (15.3% )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 16> 상호인정의 주체

구 분 빈 도 (%)
관련 전문단체(학회, 협회 등)

정 부

기술자격 검정기관

기 타

108(42.4)

99(38.8)

39(15.2)

9( 3.6)
합 계 255(100.0)

관련전문단체가 상호인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

유를 전문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부가 상호인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이 공신력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

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과정에서 어떠한 측면

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상호인정 추진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인정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면 해당 관련전

문단체가 담당해야 하고, 공신력을 더욱 중요시한다면 정부가 담당하여 자

격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공신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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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

본 연구의 조사결과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간 상호인정

을 실시하고 있는 자격은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자

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고, 국

가간 사회·경제적, 기술적 차이로 협정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인력구조의 변화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필

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간의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동하는 전

문인력에 대한 능력보증의 방편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각 국에서는 상

호인정과 관련된 여러 협약을 맺어 자국의 기술인력이 외국에서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국의 부족한 인적 자원이나 선진기

술을 가진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차원의 자격

의 상호인정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시에 대비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형태, 둘째, 국가간 자격의 상

호인정을 위한 현 국가기술자격체계의 개선, 셋째,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을 위한 체제구축 등이다.

1 . 자격의 상호인정 형태

가 . 일괄적 상호인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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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직업과 자격의 체계가 서로 상이한 국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일점

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이란 양국 혹은 지역내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국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

라서 상호인정협약이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는가에 따라 특정 국가의 인력

은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해지는 반면, 일부 국가는 다른 나라로의

인력이동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협약체결 상황에서 기술이

보다 나은 선진국들이 상호인정자격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요구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호인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각 국에서 상대

국의 동일한 자격이나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해당자격에 대해서는 제

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없이 일괄적인 협약에 의해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괄적 상호인정협약은 국가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경제·문화적 환경과 자격체계가 비슷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호주

- 뉴질랜드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EU의 경우 일괄적 상호인정협약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문화·경제·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국가기술자격

자격의 일괄적 상호인정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국가는 없다. 그러나 APEC과

같이 지역내에서 향후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

괄적 상호인정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공신력의 확보

일괄적 상호인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자격체계에 대한 공신력의 확보이다. 일괄적 타결이란 상호인정을 함에 있

어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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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다른 나라의 기술인력이 자신의 나라로

들어와 직업을 갖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자격의

공신력 즉, 신뢰성이 없이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은 불가능하다. 신뢰성의 확

보는 자격의 체계가 비슷하거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비슷하다고 무

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정확한 기술능력의 검정이다. 아무리 자격체계가 비슷하더라도 자격에

대한 정확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기술자격의 수준에 대

한 의구심으로 일괄적 상호인정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

우에서도, 서로의 자격체계가 유사하고 자격의 검정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또한 직업과 자격의 동일성에 대한 검사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적 상호인정이 가능하였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검정체계(검정방법, 검정형태 등)의 확립과 자격의

관리가 그 나라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을 염두에 두고 준비

를 한다면,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자격의 질적 저하

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 기술수준의 확보

일괄적 상호인정협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교섭대상국들간에 기술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각국에서 상호인정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같

은 수준의 기술자격에 대해 인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수준인 기술사의 경우 APEC 내에서 상호인정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상호인정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최고

기술자격과 기술수준을 비교할 근거가 전혀 없거나 기술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할 경우 상호인정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된다. 또한 기술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인정이 된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조건부 (일정 기간의 경험, 교

육훈련 등의 요구)로 인정을 받는 등의 불리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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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상호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술사와 같은 수준이 높은 자격

의 경우 우리 나라의 기술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 즉, 응시자에게 학

력요건부여와 함께 공학교육인정제 도입, 엄격한 경력관리 등의 방안을 만

들어야 하고, 또한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검정방법의 개선, 자격

취득 후 질관리 등을 통해 기술 자격수준을 보다 높여야 한다.

3 ) 자격의 통일된 체계

일괄적 상호인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체계의 전체적인 통

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간의 자격에 대한 조율이 없어 비슷한 자격들이 서로 중첩되어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자격들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자격들 간에도 인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항공정비 자격의 경우 항공정비사 이외의 항공법상의 자격

들은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두 자격간의 상호인정 정도

는 항공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항공정비사 자격의 응시요건이 충족되

었을 경우에 한하여 학과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뿐이며, 실제 정비관련

자격인 기능사 자격은 경력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단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정비기능장 및 산업기사

자격만이 경력에 따라 일부 학과시험을 면제받는다. 이와 같이 국내의 유사

한 자격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간의 호환성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국내의 유사한 자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에 대한 상호간의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수

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통일된 호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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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종목 및 수준별 상호인정 협정

국가간 자격의 일괄적 상호인정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나 자격종목

및 수준별 자격의 상호인정은 여러 전문자격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전문자격 직업 중 면허적 성격이 강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기술

서비스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등의 상호인정은 국제적으로 많은 진척을 보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대부분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간전문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일본 등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주로 민간전문단체에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격의 관리를 민간전문단체에 위

임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근

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각 나라는 직업분류에 따라 매우 많은 자격들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직업들이 생겨

나고 이에 따라 그만큼의 자격들이 파생될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

에 의해 나타나는 자격들에 대해 모든 사항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고 관

장한다면,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이나 자격의 적절한 대응을 국가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의 상호인정을 산업사회 인력수급의 변화에 따른 대응형태로 본다면

국가가 자격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격의

검정부분은 해당 민간전문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

및 관리만을 하고 있을 뿐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이나 실행에 대한 부분은

민간전문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자격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최소의 사항

즉, 자격검정기관에 대한 인정·관리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자격의 발급 및

관리 등은 모두 민간전문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도록 하여, 빠르게 변화

하는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유동성을 갖추어 자격의 현장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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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자격과 직무사이의 연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1) 인정추진주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호인정은 일괄적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일괄적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간 협약은 정부 차원에서 맺어

져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는 직종 혹은

자격들과 관계된 세부적인 협약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당 직종 민간전문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은 해당 민간전문단체만의 노력으로 확보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은 상호인정에 대한

국가간 협약을 맺는 정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신력 확보를 위

해서 정부는 자격검정기관인 민간전문단체에 대한 승인, 관리, 감독만을 책

임지고, 나머지 자격의 검정, 발급, 관리 및 기타 사항은 민간전문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자격의 공신력에

관련된 부분만을 정부 또는 국가관련 기관이 담당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해당 자격의 민간전문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하여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높

이고 자격과 직무사이의 연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

축해야 한다. 정부는 자격을 담당하게 되는 민간전문단체에 대해 일정한 기

간을 두고 계속해서 승인·허가를 갱신하게 하고, 상호인정 국가에서 요구

하는 자격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지속시키

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 상호인정방식

자격의 종목별 수준별 상호인정의 형태는 그 자격에 대한 규정을 국가별

로 할 경우와 국제기구에서 자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 따

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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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자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맞게

각 나라가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면,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조건 없이 해

당 자격종목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접, 항

공, 통신분야이다. 물론 이들 분야의 자격이 국제적인 규정과 기준이 있다

하여 모든 국가간에 상호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선진국의 자격이 국

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간의 기술수준과 자격의 공신력과 전

문성에 대한 국가간의 신뢰성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에서의 자격은

자격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격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는

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예로 한국용접학회에서 발급하는 용접기술자격의

경우 유럽과 상호인정이 가능한 것은 유럽의 용접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검정방법 등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과 기준이 없이 각 국가별 그 실정에

맞게 자격을 운영하는 경우는 다르다. 즉 해당 자격분야에 대한 국가간의

기술수준의 차이로 자격검정에 대한 공신력, 전문성만으로 조건 없는 자격

의 상호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NAF T A의 경우 기술자에 대한 상호인정

을 맺었지만 국가간 자격에 대한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과 무엇보다 국가간

의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의 차이로 상대국에 대한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멕시코의 기술자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미

국과 캐나다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있는 자격종목이 이상의 경우 어디에 해당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호인정 협정의 방법과 절

차를 달리해야 한다.

3 ) 검정의 책임성 확보

일부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게 되면 자격을 인정하는 체

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 및 교육훈련과정의

이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으로 요구되고, 필기 및 실기시험으

로 자격을 취득하는 검정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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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필기 및 실기시험이 주로 이론 위주로 되어 있고, 실

기시험 중 작업형은 간단한 실기능력만을 측정하고 있어 자격취득자의 실무

능력에 의문이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최소한의 기본적 이론능력만을 요구하여 비교적 쉽게 제시하고, 실기시험은

실기능력이나 실무경험을 중시하여 어렵고 실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기술자격은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응용·활용하는 실제 업무수

행능력이 보다 중요시된다. 필기시험을 지나치게 이론 위주로 출제하게 되

면 자격응시자들의 실제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을 위주로 선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가간의 상호인정 측면에서

도, 국가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것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능력이

다. 다만 이론적 이해능력은 학력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등으로 대신하

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도 실기능력이나 실무경

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도록 검정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인

정을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인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조건 자격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기 위주의 보충교육이

나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경험을 요구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을 민간전문단체에서 검정하게 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응시

자에 대한 검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자격을 검정하

고 자격증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에 대한 책임은 아무

에게도 없다. 자격을 발급하는 곳은 있으나 그 자격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체계 속에서 자격의 공신력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격의 발급에 대해 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검정방

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처럼 자격에 대한 검정을 그 자격을

소지한 유능한 개인에게 맡기고 자격을 발급한 개인이 자격응시자의 능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격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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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또한 자격검정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자격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변화된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격취득자에게 계속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기

적으로 자격 출제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 검정기관의 관리

자격의 상호인정을 민간전문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민간전

문단체가 해당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각 직종관련 자격의

특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협상에 임해야 국내의 해당 자격 소지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함께 상호인

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또 하나의 역할은 자격의 질을 향상·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는 전문

성을 갖은 민간단체들을 검정기관으로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검

정기관으로 선정된 민간전문단체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에

적극성을 띄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정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 선정을 실시하여 이전에 탈락한 민간전문단체들이 계속 여건을 향상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민간전문단체는 계속 검정기관으로 남기 위

해 노력하도록 하여 검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유지·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2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이상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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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소지자의 직무 수

행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격의 검정과 관련된다. 특히 출제기준,

응시조건, 검정기관 등이 자격의 질관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

로 이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체

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 출제기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자격이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중 하나가 바로 해당분야

의 업무 수행내용과 직결되는 출제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국제기구하에 해당분야의 인력기준 또는 기술표

준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세계 각국에 해당분야의 기술표준에 근거한 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분야 자격소지자의 활용을 권장하거나 강요하고

있다. 항공정비 분야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 O)에서, 통신분야는 국제

전기통신엽합 (IT U )에서, 철강구조물은 국제표준기구 (ISO) 규격을, 조선분야

는 국제선급협회 (IA CS )에서 해당분야의 인력에 대한 기준과 기술표준을 제

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간 자

격의 상호인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국가기술자격은 이들 분야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자격

종목 및 등급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이들 분야에서 국내 자격

소지자가 외국 또는 국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이 국제기준

에 부합되지 못함과, 자격의 신뢰성 문제로 기업은 해외에서 별도의 인정자

격을 취득하기 위해 경비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추진은 다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은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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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체계 및 종목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기준은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과 수준이다. 아

무리 국내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직무능력이 우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불가능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간에 자격의 상호인정 방향은 일괄적 인정을 목표로 움직이

고 있지만 이 역시 해당 국가간에 공통된 직업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

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상호인정 되고 있는 분야의 자격은 앞에서 알

아 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기술표준이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계와 같이

모든 자격종목에 대해 일관된 체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운영하는 것

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있어서 자격의 수준과 내용을 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용접분야의 경우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 운영

하고 있는 용접기능공의 경우 별도의 등급이 없는 대신 용접자세, 용접재료

의 두께 및 형태 (판, 관 등)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용접의 종류에 따라서만 자격종목과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용접의 경

우에는 용접기능공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용접결과를 면밀하게 검사하여 불

량률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용접학회

(A W S ) 및 유럽용접연맹 (EW F )에서는 용접검사자 자격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이 없는 실정이다.

항공정비분야의 기능사 자격의 경우 국내 국가자격인 항공정비사 자격과

상호인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자격의 종

목에 있어서도 국가자격에서는 항공정비사 단일 종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에서는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기체 기능사로 세분화 되어 있

다. 물론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산업체의 수요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분야별 자격종

목과 등급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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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검정기관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500여 종목의 모든 국가기술자격(사무서비스계 제외)에 대한 문제출제,

검정집행, 자격취득자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호주

등은 자격종목별 전문 민간단체에 검정 및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자격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지 정부는 해당 검정기관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

및 공신력을 한 기관에서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격

의 공신력을, 민간전문단체에서는 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호인정 시 자격의 수준 및 직무내용, 출제기준, 해당분야의 기술수

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전문성이 결여된 검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세부 전

문내용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검정기관이 민간전문단체이고,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이들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시 자격 종목별 해당국가의 민간전문기관과 협의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자격검정업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즉, 검정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면,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단체와 교류 협

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격대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용접의 경우 독일과의 상호인정이 국가자격

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가능했던 것은 독일의 용접협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정 및 검정방법에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대에

맞게 자격의 전문성 확보와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어려운 분야 즉,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있는 전자·정보통신 분야,

항공분야와 같이 실질적으로 검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분야와 국

제 기술표준이 이루진 분야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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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격을 중심으로 민간전문단체에게 검정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야 한다.

라 .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은 검정을 통한 인력의 선별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시험에 합

격하게 되면, 그 자격이 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제도는 응시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한된 시험문

제와 방법으로 단시간내에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능력을 정

확하게 측정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능력이 요구되는

기술사 자격과 기술의 발전속도가 급격한 전자, 통신분야 등의 분야와 같이

현실적으로 현장의 설비를 갖추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자격

종목을 기존의 규격화된 평가방법으로 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

므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어 기존 자격검정의 불충분한 선별기능을 보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응시자격에 학력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제3의 기관에 의해 대학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격인 경우 인정대학졸업을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인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며 일본과 독일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대학인정제

도는 없지만 공과대학 졸업시험이 국가시험으로 인정되어 Diplom - Ingin eur

라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기술사 (PE )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경험연수 (6년)를 명시하고 있는 데, 만약 응시자가 인정받은 대

학의 공학부 졸업자는 4년, 인정하지 않은 대학의 공학부 졸업자는 2년의

실무경험을 면제받는다.

멕시코는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미국, 캐나다의 기술자가 멕시코 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ABET 에서 인정한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요구

받는 실무경험연수가 다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검정만으로 응시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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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력을 바탕으로 자격취

득자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술사 수준의

전문기술자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술자격 중 국제적으로 널리 상호인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술사의 경우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자

의 학력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어렵다면 학점인정기관에

서 자격관련 분야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 상호인정 방안

W T O 체제하에서의 전문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APE C 역내에서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의 추진에 따라 정부 및 전문단체 사이에서 자격의 국제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IMF 하에서 해외 취업과 이

민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의 국내자격 인정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회계사의 경우 정부는 기업회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의 국내활동 자격을 인정

하는 등의 회계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

정 등 회계시장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99. 4. 13)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전문분야별로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들이 각 국에서

활성화되어 다른 나라에서 상호인정에 대한 협약을 요청하기 이전에 상호인

정에 대한 원칙의 마련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격의 상호인정

에 대한 협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원칙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과 원칙은 상호인정을 전제로 각 국의 자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국

마다 사회·문화·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자격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

전에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호인정협약의

체결 시 상황에 따른 무원칙적 대응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많은 혼란

- 112 -



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관련 해당자격 기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 상호인정 계획 수립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다면, 현시점에서 아직은

일괄적인 상호인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호인정 시 서로 다른 자격

체계 및 종목을 갖고 있는 나라 사이에 상호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를 국내자격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상호인정

협정 체결 시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단체의 역할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기능검정과 기술사 자격과 같이 국가에서 주도하

는 자격과 상호인정 협정은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같이 자격종목별 민간전문단체가 자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경우 정

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

육훈련과정과 자격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 독일의 자격체제

와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학력인정제도가 있는 나라와 자격의 상호인정협

정 시 어떤 방식으로 상호의견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 및 NAFT A의 상호인정 협정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우리 나라와 자격의 상호인정이 요구되는 국가의 자격체계에 대한 면

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국가별, 자격종목 분야별 상호인정의 형태, 상호인정

협정의 주체 및 직무인정 범위 등에 대한 계획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 학력요건에

대한 조정과 함께 자격의 공신력확보, 국내 자격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통일된 체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호인정 협정 및 조정 시

에는 실제적인 상호인정협약을 담당하게 될 민간전문단체의 참여가 필수적

이다. 그러므로 우선 상호인정 가능한 자격분야의 전문민간단체의 선정 기

준 마련과 외국의 자격관련 민간전문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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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호인정 가능종목의 선정 및 개발

자격의 상호인정이란 협약당사국들 사이에 인정할 수 있는 유사하거나 동

일한 종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상호인정이 가능한 종

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호인정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

어질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상호인정이 필

요한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사와 같은 전문자격과 국제적으로 기술표준이 마련되어 있는

용접, 항공, 통신 분야의 자격을 들 수 있다. 이들 자격의 경우 국가간 자격

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로 선진국의 기준 및 자격을 사용해

야 하는 분야로 기업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외국자격을 취득해

야 하는 분야이다. 둘째, 직무 특성상 국제간 인력이동이 발생하는 건설분야

와 해외 취업이 용이한 컴퓨터 분야의 경우 우리 기술자의 권익을 위해서

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우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별도로 충

족해야 하고, 컴퓨터분야의 경우 해외 취업 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

받을 수 없다. 셋째, 기술 수준에서 해외 기술자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

한 상호인정이다. A PEC 역내에의 기술사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에서 일본은

우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과 토목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협정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쟁력이 있는 자격을 대상으로 상

호 인정하여 국내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인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준으로 자격의 상호인

정 시 국제기구의 동향과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자격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자격종목을 개발할 필요성

이 있을 경우 선진국의 자격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제기준, 검정방법, 응시조건 등을 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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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상호인정은 우리 나라만의 체제정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이 세계적인 추세

라면 각 국에서도 상호인정을 고려한 자격체제로 변환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이 상호인정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융통성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간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과 국제기술표준

의 제정이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W T O ), 국제전기통신연

합 (IT U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 O ) 등이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해당분

야의 인력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함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규정하고 있

어, 이들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이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격발급기관의 조건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은 우리 나라에도 향후 인력에 관한 국제적 상호인정이나 국

내 노동시장의 대외개방 등과 결부하여 우리 나라 노동 시장에의 해외 인력

유입, 국내 인력의 해외취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내의 자격기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능하면 국제기구의 기준

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나라의 자격체제에 대한 국

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들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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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1 . 결 론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통

합에 따른 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전문기술서비스분

야,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과 같이 자격을 통해 국가간 인력수준의 정도

를 공통화된 척도로 나타낼 수 있는 전문분야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용접분야에서 민간자격의 일환으로 독일과 상

호인정의 협정을 통해 용접기술자자격이 상호인정 되고 있으며, 그 외 해양

분야와 항공분야의 일부 국가자격이 몇몇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아직

까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없다.

외국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자격에

대해 양자간에 상호인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같은 경제권

을 갖고 있는 지역 (EU , NAFT A , APE C 등)내에서 인력의 이동을 통해 경

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또는 선진국에서 전문서비스분야와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장개방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은 단순한 인력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상호인정 되는 분야의 직업에 대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에서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사회·문

화·경제의 차이로 상이하게 자격체제가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국가간의 자격관

련 직업의 유무이다. 그리고 이것이 만족될 경우 응시자의 학력요건, 경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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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검정방법 등을 통해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국의 자격으로 인정,

또는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자격일수록 학력 및 경험연수

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에는 엄밀하게 학력과 해당 자격관련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이수에 관한 응시조건은 없다. 이것은 선진국의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응시조건의 부여와 많은 차이가 있어

향후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우리 나라 자격을 해당 국가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경우 조건부로 인정을 받아야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기사 또는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자격에 대해서는 학력 또는 최소 전공학

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응시자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민간전문단체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

호인정 협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로

자격검정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민간전문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직접 참여로 상호인정 협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으며, 관련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민

간전문단체에서 국가간 상호인정을 주도하는 것이 자격의 공신력 측면에서

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수와 자격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격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자격의 관리

는 민간전문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자격의 공신

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민간전문단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자격분야는

국제적 또는 국가별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용접, 항공, 해양, 통신 분야

의 자격이다. 우리 나라도 KS 기준이나 관련 자격의 개별법에서 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나 선진국 및 국제적인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분야의 자격은 대부분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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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에서 유사한 종목으로 존재하고, 자

격관리의 담당 주체도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격의 상호인정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간 가능한 중복성이 있는 자격종목에 대해

서는 통일된 자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 제 언

앞으로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추진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해 온

자격체제를 모두 바꿀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자격에 대해서 국가간 상호

인정을 할 필요도 없다.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외국의 자격이 자국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 자격의

신뢰도를 높여 선진국과의 자격의 상호인정 시 조건부 인정 등과 같은 불평

등한 협정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 앞서 지속적으로 자격의 공신력

을 높이기 위해 출제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을 개선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국제적인 통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현

황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현황 및 국제적인 기술표준, 선진국의 자격운

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내

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격의 전문성을 고려 일부 국가기술자격이

운영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

으로 상호인정 되는 분야의 자격인 용접, 항공, 통신분야에서 우리 나라 국

가기술자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시 자격 분야별 국내에 미치는 여

러 가지 가능성을 심층분석 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상호인

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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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국내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국가별, 자격종목 및 수준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상호인정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의 구체적인

상호인정의 추진 모형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일부 자격종목을 민간전문기간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양국가간 간략한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추진 절차

를 제시하였다 (부록 1).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산업분야별 자격종

목별 대상국가별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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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S c he m e f or Int ern at ion al M utu al

Re c og nit ion of N at ion al T e ch nic al

Qu alif ic at ion

Research - in - Ch arge : My ong - Hoon Shin

Research Staff : Hyun - Soo Kim

Deog - Ki Kim

T he objectiv e of this research w as to ex plore a schem e of int ernation al

mutual recognit ion of Nation al T echnical Qu alification s (NT Qs ) for the

purpose of activ at ion of the economy throu gh the free m ov em ent of

hum an resource. T o achiev e th e object iv e of this research the sy st em for

NT Qs of Korea to those of th e adv anced countries w as compared. T h e

t enden cy and ex amples of int ern ation al mutual recognit ion as w ell as

present ed int ernat ion al mutual recognit ion sch em e of NT Qs w ere

an aly zed.

T his research w a s carried out through collect ion and an aly sis of the

related data , comparison of qualification sy st em am on g selected foreign

countries , interv iew ing w ith ex pert s an d quest ionn aire surv 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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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A c tu a l C o n d it i o n o n th e In t e rn a t io n a l M u t u al R e c o g n it i o n

o f Q u ali f i c a t i o n s

M utu al R e c o g n ition B etw e en N at ion s

Int ernat ion ally , Au stralia and N ew Zealand w ere th e typical countries

that had contract ed an agreem ent on mutu al recognit ion for qu alification s .

It w as analy zed that th e sam e lan gu age an d cultural background, similar

labor m arket , edu cat ion an d trainin g sy st em w ere the prim ary factor s for

accomplishin g the mutual recognit ion for qualification w ith ease . During

the process of the agreem ent , they established the T ran s - T asm an Mutu al

Recognition A rran gement (T T MRA ) in order to elim in at e th e elem ent s

that impede the mutu al recognit ion .

T he basic con cept of th e T T MRA w as th at th ose w ho dev ote

them selv es to the job registered in Au stralia hav e th e right to employ at

the sam e occupation in Au stralia . At present , all of th e authorized job s

ex cept for th e m edical field w ere mutually recognized by the T T MRA in

both countries .

M utu al R e c o g n ition throu g h R e g ion al Org aniz at ion

It could be confirm ed from this research that th e mutu al recognit ion of

qualificat ion s by region al org anization w as prom oted largely from the

EU , NAF T A , an d APE C.

F ir st , the form of mutu al recognition in th e EU could be larg ely

divided into th e academic an d the v ocat ional qu alificat ion s . Recognit ion

on the academic qu alificat ion s giv e student s th e opportunity to gai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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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 al of the degree by another m ember of th e EU w ithout any

addit ional requirem ent s . NARIC N etw ork and the SOCRA T ES Program

stimulat ed this mutual recognit ion of academic degree. Leon ardo Da Vin ci

Program w as the similar sy stem for mutu al recognit ion of v ocation al

qualificat ion s .

Secon d, Can ada , USA an d M exico, m ember s of NAF T A , reach ed at an

agreem ent for mutual recognit ion in 1995 by cooperat iv e w ork am on g the

En gineering Represent at iv e Organizat ion s . T his agreem ent described

principles on object iv e an d clear st an dard, w hich provided necessary

education .

T hird, APE C aim ed at st imulating m ov ement of labor am on g the

A sian - P acific region . APEC Hum an Resources Dev elopm ent

Committ ee (HRDC) promoted mutu al recognit ion of qualification for

Au stralian En gineering A ssociat ion .

M utu al R e c o g n ition throu g h Int ern at ion al Org aniz at ion s

T he represent ativ es of org anizat ion s th at prom ote mutual recognit ion of

qualificat ion among countries un der th e leader ship of int ernat ion al

org anizat ion s w ere the W orld T rade Organizat ion (W T O), Org aniz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Dev elopm ent (OECD ), Univ er sal Leagu e of

Archit ect s (ULA ). T he W T O con clu ded a General A greem ent on T rade

Service (GA T S ) w ith the schem e for a mult ilat eral expan sion of the

m arket on th e service profession s . In this agreement , it present ed a

sch em e that permit s the condit ion on qualificat ion , ex aminat ion of

qualificat ion an d th e t echnical standard not to serv e as ob st acles to

profes sion al v ocation s such as accountant , law y er s and et c. At present , it

w as on th e cour se of prom otin g mutu al recognit ion on the qualification s

- 127 -



of accountant s , w hich w as relat iv ely easy to control int ernat ionally .

OECD exten siv ely re- ex amin ed regulat ion and adopted th e Proposal on

Reform Regulat ion for mutual cooperat ion . It w a s promotin g int ernat ion al

mutual recognit ion sy stem that w ould en able ev en the profession al

v ocat ion su ch as law y er s , accountant s , archit ect s , doctor s .

T he UIA m ade committ ee of w orking group organized to in crease

int ernat ional mutu al recognit ion for architect qu alificat ion . T he UIA set

up the intern at ional st an dard for ex pert s in architectural design . T he

mutual recognit ion of architect qualificat ion w as in progress in USA ,

Canada, M ex ico, Chin a , EU , Au stralia and th e South east A sian countries .

T h e A ctu al Con dition on th e M u tu al R e c og n it ion of N at ion al

T e c hn olo g y Qu alif ic at ion in K ore a

T here w as n o NT Q it em w hich w as int ernation al mutual recognized

by agreem ent . How ev er the occupat ion s w hich had st an dardized skill

w ere part ly progressin g on intern at ional mutu al recognit ion leaded by

related org anizat ion an d in st itute . Qu alificat ion s of technically adv an ced

country w as w idely accept ed to the oth er countries . T he prominent fields

w ere aviat ion , w elding , m arine an d et c.

In the field of Aviat ion , nation al qu alificat ion ex cept th e NT Q prom oted

mutual recognition of the employ ees in countries that had contract ed an

agreem ent by the ICA O regulation s . In the field of w elding , the W eldin g

T echnician Qualificat ion w a s approv ed by Germ any and Japan that w as

is su ed out by a Civ il Group, the Korea W eldin g A ssociat ion . In the field

of m arin e, the qualificat ion for marine en gineer w as approv ed only in

specific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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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h em e f or Int ern at ion al M utu al R e c o g nit ion of N at ion al

T e ch n olog y Qu alif i c ation

Schem e for int ernat ion al mutu al recognit ion of NT Q w ere as follow s .

U pg rade P rof e s s ion ali s m an d P ub li c Conf ide n c e of N T Q

T he intern at ional mutual recognit ion for qualificat ion w as accomplish ed

at nat ion al lev el gen erally , but the actu al perform ance of the mutu al

recognit ion agreement con sidered on th e professionalism . So it should be

form ed un der th e circum spect ion of Civil Profession al Group s . A nd to

in crease th e professionalism of NT Q it w ould b e proper to entru st the

right for qualification m an ag em ent to the Relat ed Profes sional Civil

Group. T he g ov ernm ent h as to b e in charg e of sev ere qu ality as suran ce

to m aint ain public confidence for qu alificat ion s .

T ig h te n u p th e appli c ation re qu irem ent s f or N T Q

T he key criteria for intern at ional mutu al recognit ion of qualificat ion is

the lev el of qualification in clu ding th e qu alificat ion h older s ' edu cat ion an d

career . T herefore, applicat ion requirem ent s for Professional En gineer and

En gineer should be restr ict ed only to w hom complet ed or obtain ed

cert ain required academic degree or the credit .

S et u p th e U nif ie d Qu alif i c ation S y s te m

T he m ost act iv e fields progressing intern at ional mutual recognit ion of

qualificat ion is w eldin g , aviation , m arin e, an d electronic communicat 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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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ich contain s the int ernation al or each country ' s t echnical stan dards . In

Korea , how ev er , su ch qu alificat ion s m ostly ex ist a s duplicat ed it em s at

in dividu al n at ional qu alificat ion an d the NT Q sy stem an d competent

auth orit ies are also different .

In order to in crease th e effect iv en ess of the intern at ional mutual

recognit ion of qualificat ion , w e mu st build the unified qu alification

structure apart from duplicable qualificat ion item w ithin the rang e of

dom est ic qu alifica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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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가기술자격의 양국간 상호인정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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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교육부와 노

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인적 자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사업은 물

론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국가간 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국제적 수준의 공신력과 활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부로부터 의뢰

받은「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대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 분석

과정에서 통계 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8월 20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여 주시거나 , 팩스로 전송하

여 주십시오 .

1999.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전화 : (02) 3498- 5693, 5724

팩스 : (02) 577- 9246, 573-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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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OECD, WT O, NAFT A 등의 국제 기구에서는 국가간 인력이동의 장애제

거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아태지역(APEC)에서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국가간 이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자 합니다. 가장 가까운 답에 꼭 하나만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은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동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③ 전혀 모른다

2. 귀하가 취득하신 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

도 느끼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다지 필요 없다

④ 전혀 필요 없다 ⑤ 모르겠다

3. 귀하가 수행하시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자격 가운데 국가간 상호인정이

필요한 자격종목은 무엇입니까? 해당 종목명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3- 1. 위 종목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4.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2가지를 골라 주십

시오.)

___① 개인이 외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민시 많은 도움이 된다

___② 외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국내로 영입할 수 있다

___③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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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④ 외국 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국가간 기술자격의 상호인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선진국의 기술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취득자의 영업범위

축소

___② 저임금의 후진국 기술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격취득자의 영

업범위 축소

___③ 해당국의 자국기술인력 채용이 가능함에 따른 해외 영업권 축소

___④ 기 타 ( )

___⑤ 예상되는 문제 없다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의 개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격관리기관 ② 응시자격 ③ 자격시험 검정방법

④ 자격체제 (종목 및 등급) ⑤ 기 타 ( )

7. 귀하가 취득한 기술자격 가운데 국가간 상호인정이 되고 있거나, 상호인

정을 추진 중에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면 해당 종목을 기재하

여 주십시오.

① 상호인정이 되고 있는 자격 :

② 상호인정을 추진중인 자격 :

8.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에 외국의 특정 기술자격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8- 1. 위에서 ① 예 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종목명은?

9.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외국자격 소지자보다 대우,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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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9번 문항에서 ① 있다」면 해당 자격종목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자격종목 :

이 유 :

10.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시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관련 전문단체(학회, 협회 등) ② 정부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기타 ( )

10- 1. 그 기관에서 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11.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이 가능한 등급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사 ② 기능장 ③ 기사

④ 산업기사 ⑤ 기능사

12. 귀하가 종사하시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격 종목

은 무엇입니까?

발행국 :

자격명 :

13. 귀하께서 취득하신 외국의 전문기술분야 자격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 에 답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13- 1.∼13- 4.).

13- 1. 취득하신 자격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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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예전에 혹은 현재, 외국회사와의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___②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해서

___③ 국내에는 없는 자격이지만 앞으로 생길 유망한 자격이어서

___④ 같거나 유사한 국내자격보다 취득하기가 쉬워서

___⑤ 기 타 ( )

13- 3. 취득하신 자격증으로 혜택을 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4. 혜택을 보셨다면 어떤 혜택을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14. 기타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

시오.

15.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산업분야를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

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건축 및 토목, ②전기전자, ___③정보통신, ④화공,

⑤금속, ⑥기계, ___⑦섬유, ⑧항공,

⑨조선, ⑩농림, ___⑪환경 및 안전, ⑫해양,

⑬기타 ( )

16. 귀하께서 취득한 모든 기술자격 종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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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치·경제·사회적인 발전은 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나 국제 기구들은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 표준이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술

인력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 나라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대상으로 공인되기까지의 과정,

운영 실태 그리고 각국의 대응 조치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노동부의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은 국가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면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

□ 연구진이 방문하기 이전에 면담지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미리 정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기관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과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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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실태

1- 1. 귀기관의 업종에서 업무수행시 어떠한 특정 기술자격이 요구됩니까?

1- 2. 해당 업종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표준이나 인력기준이 있습니

까?

1- 3. 해당 업종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자격은 무엇입

니까?

1- 4. 외국의 자격 중 국내 해당 업종의 업무수행에 널리 사용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1- 5.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설명해 주십시오.

1- 6.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시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1- 7.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8. 상호인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 9.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 국제 통용자격의 관리 실태

2- 1. 해당 업종의 국제 통용자격의 발급 국가와 기관은 무엇입니까?

2- 2. 국제 통용자격의 자격체계와 검정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3. 국제 통용자격의 응시자격과 응시절차는 어떠합니까?

2- 4. 국내에서 국제 통용자격 취득자의 진로와 취득자 수는 얼마나 됩니

까?

2- 5.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과 비교하였을 때 국제 통용자격 검정과 자

- 142 -



격관리체계 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

3- 1. 해당 업종의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해외에서 업무수행시 활용되는 자

격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명칭과 사용되는 국가명

은 무엇입니까?

3- 2. 국내에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이 귀기관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

움이 됩니까?

3- 3.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검정과 관리제도의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협조 요청 자료

1) 귀 기관의 소개 책자

2) 귀 기관의 연도별 국제 통용 자격 검정현황

3) 국제 통용 자격의 출제기준, 검정방법, 검정유형

4) 자격 취득자의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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